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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한반도는 반세기째 분단의 질곡에 몸부림치고 있으나 독일은 벌써 7년

째 통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2차대전의 전팀국으로서 독일의 통일은

주변국의 반대로 요원해 보이기만 하었다. 그런 이유로 서독 수상 콜

(Ko린)은 동독이 시민혁명에 침싸인 l989년 ll월 28일에 조차도 즉각적인

통일보다는 국가연합단계를 거치는 r통일방안 io개항J 을 제시하였으며

구동독의 모드로브awo장ow) 수상은 l99o년 2월 l일 r연방제 중립국 통일

방안J 을 주장하였다. 어했든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독일통일은 l99o년 3

월. l8일의 동독인민회의 선거를 계기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으며

l99o년 lo월 3일에는 2차대전 이후 분단국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평화통일 위업을 달성하였다 출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독일통일뿐만이 아니었다. 통

일 후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발생된 후유증 또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하였던 것이었다출

동구 몰락이후 체제전환과정에서 사회주의권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들은 정치분야에서의 독재와 경제분야에서의 계획이 야기한 것이므로 이

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대치하면 만사 순조로우리라고 너무도 쉽게 생

각하였다 를

2oc에 자본주의 또는 반자본주의 상태로부터 사회주의로 전환한 사회주

의혁명에 의한 실험은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

의 전환이라는 통일독일에서의 실험은 역사상 그 유래가 없는 것이었다 출

또한 그것은 한 국가에서의 체제전환과정이라는 어려운 과업이외에도 분

단국가이기에 이미 존재하는 다른 체제로의 통합과정을 수반하는 두 개의

지난한 과정이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찰

따라서 동구의 폴란드5 헝가리 체코 등과 같이 일국 수준의 체제전환과

정에서 볼 수 없는 통일된 국가에서의 통합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동반하

고 있다. 동구에서의 체제전환과정은 그것이 비록 허다한 문제를 야기하

고 있고 동시에 국민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동독지역의 주민이

느끼는 이중의 갈등과는 종류가 다른 것이다. 동독지역의 주민들이 느끼

고 있는 갈등은 체제전환과정에 있는 동독주민간 마음의 장벽과 서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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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동서독 사이의

물리적 장벽은 사라졌지만 심리적 장벽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출

한편 동독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다른 동구국가들이 누리지 못

하고 있는 혜택 즉 서독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과 시장경제에 익숙한 전

문인력 충원 등의 장점을 갖고 있응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어했든 통일독

일에서는 통합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상기의 측면들이 체제전환과정에 덧

붙여져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출

l996년 9월에 발표된 한 여른조사는 l989년 민주혁명 당시의 기쁨이나

열정5 매래에 대한 낙관적 예측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l)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독일통일은 다른 어떤 분단국의 통일이나 동구

제국의 체제전환과정보다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체제전환과정과 통합과정에서 중심문제였고 논란이 되었던 구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로부터 한반도 통일시 사

유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유재산의 사유화는 여러 하위

분야로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가능한 한 기업사유화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할 것이다 출

독일의 경우 사유화업무를 처리했던 신탁관리청장 로베더(Detlev K a r s t e n

Rohwedder)가 암살되는 등 사유화는 전후 독일 역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신탁관리청이 해체된 지금에도 독일에서 사유화는 가장 뜨거운

논쟁의 주제로 계속 남아 있다. 따라서 한반도가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독일방식이나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에서의 사유화

과정 또한 커다란 쟁점이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라 하겠다 출

우리의 통일이 단순히 동강난 국토가 하나되는 물리적 통일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보다 나은 민족의 미래가 보장되어야 하는

통일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 후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북한 국유

재산의 사유화과정의 성패는 곧 민족의 장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관문이

될 것이다. 독일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통일 후 새로이 생기는 심리적 장

l) 동독지역 주민의 72%가 그리고 서독지역 주민의 4l%는 "동독과 서독이 하나의 민족으로

응화하는데" lo년 내지 그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통합과정이 전체적으

로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구서독주민의 6l%, 구동독주민의 64%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料諒그指, 40/1996, S.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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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도 결국은 경제적 불만에서 야기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

라서 체제전환과정에서의 사유화문제는 그 증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을 것이다 출

7년째 접어들고 있는 구동독지역의 체제전환과정을 두고 한쪽에서는 감

동적 성과5 위업이라고 찬양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동독인의 강

제수용5 동독의 식민치화 등으로 폄훼시키고 있다. 양극단이 분명한 목소

리로 대중에 쉽게 호소력을 띄고 있으나 대부분의 진리가 그러하듯이 이

경우에도 양극단 사이의 어던가에 진리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양극

단이 가질 수도 있는 일면의 진리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님은 물른이다 찰

건강한 이성이라면 D;e zz지의 발행인 데오 좀머(Theo Sommer)가 말한

것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출

독일통일에 따른 과업은 역사상 그 예를 찾을 수 없었고 .또한 너무나도

거대한 것이었기에 통합과정에 따른 과오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확신

컨대 우리가 다른 대안을 선택하였다면 또한 다른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

었을 것이다. 과오없는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2)

물론 이러한 주장이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실책에 대한 면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과오에 대한 논의를 금하자는 것도 물론 아닐 것이다 출

다만 실책만 보는 편협함과 장점만 보고자 하는 아집을5 즉 양극단적 시

각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미일 것이다 營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각에 근거해 신탁관리청의 사유화과정을 살펴보고

한반도에의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출

2- 동독 계획경제체제의 위기와 국유재산3)

2.1 계윽경제체제의 후조절 登제정

l989년 가을에 있었던 동독의 변혁 이후 신탁관리청의 탄생은 동득경제

의 절대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 졌다. 동독경제의 붕괴는 급작스

2) Theo Sommer, "Nichts Halbes und nichts Ganzes," Zeit-Punkte, Nr. 5/1995. S . 5.

3) Marc Kemmler, Die Entstehung der Trehandanstalt (Frankfurt/Main;New York:

Cam pus Verlag, 1994), S.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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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나타난 재앙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진행의 결과였다. 이러한 위기를

내포한 진행은 경제학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릿udwig von Mises)가 7o여년

전에 세웠던 추론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계획경제의 비효을성과 발전동

인의 취약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準

동독의 사회주의 붕괴는 2차대전 이후에 독일의 동부지역에 소련의 정

치 .경제적 체제의 강제이식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

사회주의는 동독이라는 국가의 중심프로그램이었으므로 그것의 좌초는 의

심할 바 없이 동독의 침몰을 의미하며 독일분단의 종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사실이 1989. 11. 9에 있었던 베를린의

장벽개방 이후에도 동독의 정치지도부에 의해서는 여전히 인식되고 있지

않았지만 경제적 위기는 오로지 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만 극복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중앙계획경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零

위기의 체제내적인 중요한 원인은 동독 중앙계획경제의 소유질서였다 출

사유제의 폐지 이후에는 인민재산이라고 미화한 국가재산만이 존재하였

다. l949년 동독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앙계획경제는 헌법적

질서였다. 중앙계획경제의 전개에 따라 초기부터 관리와 조정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독지도부는 t엄격한 계획경제와

개인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제단위 사이의 스펙트럼?을 왔다갔다 하는 실

험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출

첫째 단계는 엄격한 중앙통제가 가미된 계획경제의 도입에서부터 그것

이 지속된 l962년까지 이다. 두 번째 단계는 l963년부터 l97l년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기업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강조한 개혁기였다. 세 번째 단

계는 l97l년에 시작되어 l989년 장벽붕괴시까지 진행되었다. 그것은 재중

앙집권화와 조심스런 실험으로 정의할 수 있는 호네커시대였다 출

첫째 단계 동안의 5o년대에 이미 서독에 비해 삶의 모든 면에 대해 통

제가 엄격하였기에 동독인의 서독으로의 탈출이 늘어나자 l96l년 8월에

동독측에 의해서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다 출

두 번째 단계 : l963년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의 지도 아래 동

독내각은 l97l년까지 지속된 경제개혁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t신경제체제

를 위한 국민경제의 지도와 계획에 관한 지도방침(N6s 또는 NOSPL)'이

라고 명명되었다. 개혁의 목표는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을 통해 결여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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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부여하고 중앙계획경제의 비능률성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의 초기에는 당시의 저조한 성장이 부분적으로 극복되었으나 점점 더

큰 문제가 대두되었다. 점차로 기업에게 부과된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은

작동되지 않는 가격체계에 직면하였고 자유경쟁의 결여는 부족한 자원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켰고 생산계획은 차질을 빛었다. 여전히

서독을 앞지른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차이는 동독에

게 불리하게 더 커져만 가서 신경제 지도방침의 도입은 t뒤를기가 아닌

앞서기(諒berholen ohne einzuholen)'라는 구호만 남용되 었다출

울브리히트의 실각 후 에리히 호네커(Eiich Honecker)가 사회주의통일당

의 총비서직에 취임하면서 t신경제 지도방침t의 종말과 함께 세 번째 단

계가 시작되었다. 경제는 다시 엄격한 중앙집권으로 회귀하였다. 이제는

t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일5이라는 지도노선 아래 국민을 위한 공급측

면의 개선이 주요과제라고 천명하였다 출

아직까지 사적 통제하에 있던 기업들의 국유화와 함께 l972년부터 동독

국민경제는 계획에 반대할 수 있는 유연한 마지막 가능성조차도 사라지게

되었다. 목표달성 기념식과 미사여구로 장식된 통계는 동독인민의 실제생

활과는 현저하게 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내었다. 그러는 사이에 기술적 부

진은 극적으로 뒤쳐졌고 생태적 재앙은 점점 확대되었고 산업시설은 노후

화되었다. 통신망과 교통망 또한 부족하였다. 장벽의 붕괴와 함께 사회주

의 신화는 허물어졌다. 그것은 윈스턴 처칠를 inston Churchill)이 오래 전에

인식한 M자본주의 내재적 문제는 부의 불균등한 분배에 있고 사회주의의

내재적 문제는 빈곤의 균등배분에 있다.M는 명제를 확인시켜 주었다 출

오랫동안 국가계획위원회의 의장이었던 게하르트 쉬러(Gerhard Schiirer)

가 말했듯이 성과는 과장되었고 부정적 결과에는 침묵하였다. l989년 변

혁 직후에 서독 연방통계청이 동독의 노동생산성을 조사한 결과 동독의

근로자당 총국내생산량은 서독에 비해 단지 46%였다. 그러나 좀더 후에

이루어진 연구는 동독의 근로자당 총국내생산량은 l95o년에 5l.8% 였던 것

이 l989년에는 겨우 27.l%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독의 노동생산성은

서독 평균의 l/3이었다 출

계획과 조직의 결함으로 인한 동독 국영기업에 인적요소 과잉충원은 감

춰진 실업을 잉태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잉노동력을 l99o년에 Ifo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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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고용인력의 l5% 또는 l4o만명의 인력이 과고용된 것으로 조사하였

다. 신탁관리청의 사유화과정에서 보았듯이 이 통계수치 또한 너무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가능한 높은 자급률을 총족시키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도 원료산업과 전자산업의 건설과 같이 비효율적인 원료지향적 산업과 명

목에 집착하는 프로젝트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

는 기계산업은 경쟁력을 키울 수 없게 되어 완전히 뒤쳐졌다. l989년에

동독산업시설의 단지 25%만이 5년이 안된 것이었으나 서독은 그 수치가

4o%에 이르렀다. 투자액의 점점 더 많은 몫이 보수 .수리영역에 지출되었

다. l987년에 이미 동독 총투자액의 5o%가 단순히 노후된 시설의 보수영

역에 사용되었다. 투자지출의 대부분은 진정한 이노베이션보다 서구의 신

제품 모방이나 혼합이었다. 또한 서구의 공산권에 대한 교역제한이 새로

운 기술습득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출

동독은 주택공급이나 자동차 같은 영역에서 질적 .양적 모두 서독에 비

해 2-3십년 뒤졌다. 기본적 생활필수품 구입조차도 겨우 공급할 수 있었

고 그나마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줄을 서 있어야만 하였다. 환경파괴

또한 심해서 평균수명은 서독인보다 3살 적었다 를

동독경제체제의 능력부재는 외국과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빈번히도

주장되었던 수출국가로서의 동독의 성과는 l989년 변혁 이후에 과장이었

음이 드러 났다. 서방으로의 수출품의 많은 품목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

기 위해 국가보조금이 지불되어야만 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독의 국

제경쟁력은 급격히 하강하였다. 서방에서 생산된 하이데크 제품과 소비재

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출품에 대한 국가보조금 또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동독정부의 부채는 증가하였다 출

l989년 lo월 3l일 크렌츠에 의해 당정치국원에게 t동독인민공화국의 경

제상황에 대한 분석l이라는 보고자료가 제출되었다. 이 비 자료(zK

02-47/89-666)에 따르면 모든 비상수단을 강구한다고 하여도 동독의 서방

권에 대한 외환지불능력은 불확실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만일

l99o년도에 기채를 중지한다면 동독인의 생활이 25% ~ 30%하락할 것이

라고 예측하고 있었다.4)

동독은 이미 자력에 의한 생존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통일이 없었다

4) Chhsta Luft, Treuhandreport (Berlin und Weimar: Aufbau Verlag, 1992),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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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동독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결과를 의미하는 파멸을 향해 치달

렸을 것이다출

2. 2 동壽경제체제에서 꼭유재만의 및奮

국유재산으로 선언된 생산수단으로서의 국가재산은 동독의 중앙계획경

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유화와 특히 호네커시대에 중가한

개인기업의 억제를 거치면서 이러한 소유제도는 소비예트의 예를 따라 지

배적인 요소가 되었다. 사유제의 폐지에 의해 생겨난 사회적 소유는 밝스

적 의미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전체사회의 이익 속에서 각 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의 강제적

으로 이루어진 사적소유로부터 집합소유로의 전환이 결코 이상적 사회주

의가 바라는 공동소유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었다. 그 대신에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 것이며 다시 말하면 개인의 소유로부터 공산당의 손으로

넘어 간 것을 의미한다 출

사회주의통일당(sED)은 국민의 신탁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였던 기능을

남용하였다. 국유재산은 동독의 전체주의체제에서 정치적 단일지배를 경

제의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되었다 출

왜냐하면 상품생산에 대한 통제는 인간의 삶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기 때

문이다. 전인민적 소유는 동독 헌법 lo조에 사회주의 소유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것은 협동적 소유나 조직에 의한 소유보다 발

전된 소유형태이다. l974년의 헌법개정 이후 동독헌법 l2조는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토지9 광산5 발전소5 템? 하천9 천연자원> 산업5 은행과

보험기관 자산(Volkseigene Giiter), 교통수단5 철도5 선박 및 항공기 ? 우편

과 통신이 국유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인정되지 않

는다고 하였다 찰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분명하게 규정되었다. 이렇게 요약된 국유재산 형태는 주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로 구별될 수 있는 이전부터의 국가재산과 개인으로부터 강제적으

로 몰수하여 국유재산으로 선언된 재산 등 다양한 기원을 갖고 있다. 즉

국유재산은 동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했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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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내려오던 국가재산과 몰수된 사유재산이 분리되지 않은 채 혼합

되어 있었다. 이전 사유재산의 증명이 등기부 대장의 형태에서는 가능하

지 못했고 완전히 부정되었다 電

l989년의 변혁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큰 문제를 야기하였다, 왜냐하면 많

은 사람들의 침해당한 소유권을 원상회복시켜 주어야만 하였기 때문이다 찰

침해된 소유권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고 또 빈번히 어떤 재산

권은 국유재산의 다른 부분과 통합되어 있어서 분리해낸타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많은 가치하락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후에

신탁청의 사유화활동은 어절 수없이 문제꺼리 일 수밖에 없었다 출

신탁관리청의 설립과 함께 관리를 넘겨 받은 동독국영의 기본적이고 구

조상 중요한 경제단위는 콤비나트였다. 콤비나트는 국영기업의 합병을 통

해 생겨났고 경제분야에서 사회주의통일당의 중심적 권력행사를 위해 봉

사하였다. 사회주의통일당에게는 국유재산의 도입 이후 를비나트의 형성

은 중앙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수립을 위한 중요한 진보였

다. 이러한 맥락에서 l987년 흐네커는 "콤비나트는 사회주의 경제의 척추

이며 그것은 복잡한 국민경제 계획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한 정신

적 .물질적 .재정적 역량을 제공한다고 정의하였다.w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의 생산조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성 중의 하나는

기업의 횡적 흑은 종적 결합이며 이러한 기업결합을 통하여 생산의 효율

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

해왔다. 과거의 소련과 같이 사회주의체제가 도입된 후 공업화를 추구한

국가들은 신설되는 공업생산시설을 집단화하거나 혹은 단위기업의 규모를

거대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동독은 사

회주의 정권 수립 이전에 이미 산업화과정을 거쳤으며 국가는 기존 산업

시설들간에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하거나 혹은 지역적 이동이 가능한 생

산단위를 재조직하여 집단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결합형태는 구

동독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정부조직5 조합연맹? 사회

단체 등의 사회적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업간의 협동적 공동체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조직의 기본적 형태로는

o 기업합병 (Amalgamadon), d) 름비나트(Kombinat), 騷 협동체제

린ooperation)의 세가지가 있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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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기업의 국유재산으로의 편입은 소군정의 지시아래 그리고 결과가

조작된 1946. 6.30 작센에서 있었던 의문투성이인 국민투표에 근거해 이루

어졌다. 그 이후로는 이러한 절차마져도 없이 소련군 점령아래 있는 다른

주에서 전범기업의 몰수라는 슬로건 아래 국유화되었고 콤비나트로 합병

되었다.

l95o년대에는 우선 전자와 화학 그리고 원료산업과 금속산업이 콤비나

트로 합병되었다. l968년에서 l97o년 사이에는 신경제체제의 강요된 성장

정책과 구조정책에 따라 다시 한번 콤비나트 설립의 물결이 몰아 쳤다奉

그 결과로 l97o년에는 l2o개 콤비나트에서 전 동독고용자의 2/3가 넘는

숫자가 일하였다. 이 기간에는 생산물이 동종이거나 비슷한 국유기업끼리

수평적 형태의 모습을 띄며 콤비나트가 구성되었다. 이는 단순히 계량적

수치 달성을 위한 지도이념아래 단선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출

이와 반대로 호네커 집권 이후에는 서로 전후 연관관계에 있는 기업을

수직적으로 결합하며 콤비나트가 형성되었다. 8o년대 초에는 대부분의 콤

비나트가 스스로 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하였다. l978년부.터 l98l년의 목표

는 콤비나트 안에서 가급적 높은 자급자족을 통해 조달장애로 인한 생산

장애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출

l98l년 국유재산 기업의 합병이 거의 끝났을 때 콤비나트가 수출품뿐만

아니라 국내소비재 그리고 산업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loo%에 이

르렸다.

콤비나트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기업이며 법인의 형태로 콘체른

과 유사한 기업연합체이다. 콤비나트의 창설에 대해서는 구동독의 각료회

의와 산업분야의 해당장관이 지역위원회와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중앙에

서 관리하는 콤비나트에 고용된 종업원수는 2?ooo명에서 70,000명 수준이

었으며5 하나의 콤비나트 당 평균 25,000명이 고용되어 있었다. 반면 지역

관리 콤비나트의 경우 평균 종업원수는 2?o關명선이었다. 그리고 산업에

따라 단위 를비나트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체의 수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

었다. 중화학공업부문의 각 콤비나트는 대체로 loo개 이하의 기업을 포함

하고 있었으나 경공업의 경우 l개의 콤비나트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수

가 5oo개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다. l98o년에 소수의 기업을 제외한 대

5) 고일동 .조동호, r구동독의 사유화 방안 및 실업대책J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2),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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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생산부문 기업들이 산업체 콤비나트에 편입됨으로써 경제통합 직

전에는 3l6개 콤비나트가 구동독의 산업생산을 거의 담당하다시피 하였

다.6)

구동독이 이처럼 름비나트체제를 지향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술개발)

원료확보} 생산l 판매 등의 측면에서 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한편 시장의 부재

에서 발생하기 쉬운 기업간 생산물의 유@애로를 타개하고자 한 것이었

다.또 다른 주요목적은 수많은 경제단위를 대상으로 생산의 집중이 이루

어질 경우 이로 인해 기업들간에 신기술에 대한 정보경로의 단축이 이루

어지게 되며 또 한편으로는 계획과 조정제도가 단순화될 뿐만 아니라 공

급자와 수요자의 의사가 기업과 콤비나트의 결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되었다 출

증가하는 기업정책결정의 중앙집권화와 주기업과 부품생산기업 그리고

상업기업의 편입을 통한 콤비나트의 복잡성은 산업의 경영에 대한 실제적

.이론적 지식과는 모순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앙계획경제의 비유

연성은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출

그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것은 콤비나트 경영 자체의 관

료화와 기업의 신축적 탄력성 결여 그리고 콤비나트 단위의 대외적 폐쇄

성 등을 들 수있을 것이다. 콤비나트의 조직은 거대한 기업군으로 형성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의사결정 단위로서 신축성을 발휘하기에는

규모가 너무나 비대한 것이었다. 그 결과 기업의 경쟁조건은 더욱 퇴화되

어 갔을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

었고 이에 따라 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감도 점차 저하되어 갔다率

또한 콤비나트는 자체의 생산실적에만 관심을 둔 결과 콤비나트간의 중

간재 거래는 심한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생산목표달성을 위해 콤비나트내

에 원료 및 중간재의 재고를 지나치게 많이 화보하는 경향으로 인해 원자

재난이 가중되 었다출

이와같이 동독경제에서 대규모 콤비나트의 조직은 기업의 외부조건 변

화에 대한 적응력을 더욱 약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생산단위를 종

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중간재의 거래가 콤비나트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

6) 같은 책,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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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요소가격이나 생산물가격에 대한 기업의 민감도가 저하된다. 장기적

으로 이러한 민감도의 저하는 시장조건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

응력의 저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생산단위의 확대는 대정부 영향력 강

화를 의미한다출

콤비나트는 중앙집중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는 자원배분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조직하게 되었지만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이 완전히 제

거된 것이 아니라 콤비나트의 존재로 다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되있다. 시장의 기능이 무시된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원배분과 관련된 각

종 정보의 흐름이 각 경제주체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콤비나트의 조직이라는 방법을 통해 생산단위간의 관계를 긴

하게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국가독점에 따른 각종 문제의 정도를 더

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7)

2.3 를유재한의 경刷적 취학절

환경오염과 산업시설의 노후와와 같은 위기요인과 점증하는 동독의 지

불능력마비는 중앙계획경제의 한계에 대한 명백한 증표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의 원인은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었다. 중앙계획경제는 비경제

적임이 판명되었다. 왜냐하면 3가지 근본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기 때

문이다. 그것은 o 계획에 대한 지식의 한계5 @ 동기부여의 문제? @ 상

품의 부족이 었다를

우선 지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동독의 경제체제는

모든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중앙의 계획이라는 틀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

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와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

이 필요하나 원천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零

시장경제에서는 가격기능이 경제의 조절기능을 하지만 계획경제에서는

이러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아닌 행정당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식을

대체할 가격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출

또 다른 문제로서 동기부여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 동독기업의 구조적

결함은 동기부여체제와 급여체제에 있다. 이들은 상품의 부족을 반영해

7) 같은 책,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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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못하었으며 근로자에게 경제적 결정에 대한 어떤 책임도 부과하지

않았다. 경제에서 개인 기여의 질과 범위는 우선 동기부여에 조건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창의성의 기반이 되는 동기부여문제를 해결하려는 동독정

부의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좌절되었다. 동기부여는 이윤획득욕구가 Z L

바탕이 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를 통해 증명되었

다. 이윤획득의 순기능 대하여 하이예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8)

아데네의 도공이 자신이 만든 항아리를, 항아리를 못가져서 안달하는 이웃에게 주었거나 혹은

아마도 더욱더 선심을 써서 항아리를 더 많이 만드는 대신에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는 데 더 많

은 시간을 투자하여 올리브유를 가득 채운 항아리를 이웃에 선사했더라면 그 이출의 가시적인

궁핍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기시켜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자신의 항아리를

흑해로 수출하여 그 대신 곡물을 교환함으로써 아테네 주민들의 곤궁과 배고픔을 약화시키는

데 필편 더 큰 공헌을 하였다. 물른 그는 주민들의 곤궁과 배고픔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갖

고 항아리와 곡물을 교환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하석 아테네 주민의 후생과 성장이 이루어졌

던 것이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것은 자선주의가 아니라 순수한 이윤획득욕

구였다. 그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그는 어떻게 배고픔으로부터 이웃을 보호할 수있는가

에 대해 노심초사 골똘히 생각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웃의 배고픔을 달래 주었다 차

지식의 문제와 동기부여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모든 경제체제가 해

결해야만 하는 상품의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구할 수 없었다. 상품부

족을 최소화한다는 노력은 생산수단의 기술적 이용을 극대화하면서 수요

와 그 수요의 순위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독경제의 참여자

는 이를 위한 절요지식과 동기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결국 자원낭비

와 비효율로 이어졌다 출

이러한 중앙계획경제의 무능에 대한 주요 원인은 국유재산을 통해

사유재산을 대치해 버린 것에 있었다. 소유질서의 변환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도 결정적 실패요인을 제공하었다. 체냐하면 소유제도는 인

간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의 질서안에서 경제

적 .개인적 자유의 원천이 있어 그 보장이 담보될 수 있다. 직업선택

의 자유i 노동권의 보장5 계약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는 사유재산제도

의.정착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 때문이다 를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 이른가들은 사유재산을 국유화함으로써 착취

8) F . A . von Hayek 저, 민경국 편역, r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J (2쇄, 서울: 문예출판사 )

1990), P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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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절하고 실업과 같은 시장실패요인을 지양하여 노동관계의 인간화

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근래에 경제사가들은 중세

초기 유럽에서의 경제발전은 처음부터 기술적 진보에 의해 진전된 것

이 아니라 법적 제도로서 소유제도 도입에 따른 것임을 중명하였다 출

이러한 지적은 사유제에 대한 국유제의 취약점을 잘 보여준다. 한 사

회의 경제적 성과와 발전은 무엇보다도 소유질서에 의존적이다 準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함은 사유재산에 대한 이용 전환9 수익 그리

고 양도에 대한 권리를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를 통해 사유재산은 동기부여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자신의 소

유물로부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자산획득에 대한 강력한 동기

를 부여한다. 결국 소유권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동기와 창의성

을 자극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를

국유화론자들은 국유화의 폐해에 대한 구체적 연구없이 자본주의 극

복이 역사적 진보라고 주장하였다. 사유재산의 사회화5 자본의 중립화

등으로 미화되면서 사유재산이 국유화됨으로써 사유재산의 경제적 기

능인 동기부여5 자동조절기능5 분배기능 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있다. 오히려 무임승차자의 문제5 계획의 한계? 주인의식의 결여 등

이 중앙계획경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출

사유재산제하에서는 재산에 대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

으나 국유재산제하에서는 수익은 개인이 향유하나 비용은 사회가 부담

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아담 스미스에 의해 지적

되었다: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익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

므 로 가능한 적게 일하고 가능한 많이 먹으려 한다출

국유재산제도의 도입이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었다. 좀더 세 한

중앙계획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방식

은 개인의 자을성을 크게 위축하여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야기시킬 뿐

이었다. 목적달성을 위해 목표는 가능한 낮게 설정하고 이를 위한 자

원은 최대한 확보하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동독경제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의미하였다. 소유자와 수익자의 분리는 동독경제에 주

인의식결여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겨 주었다. 물론 서독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있었지만 이는 주식시장을 통한 간접적 경영평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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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경영자의 업적이 계속 평가되고 있었으므로 주인의식결여 문제는

시장을 통해 해결되었다 찰

l989년 ll월 9일의 장벽붕괴 이후에 동독경제를 위한 처방은 하나밖

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것은 곧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체

제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체제전환의 핵심은 동독 국유재산을 사

유화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기업의 허용과 국영기업의 철저한 사유

화를 통해 동독지역에 새롭고 자유로운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소유권을 가능한 신속하게 전환하는데 있어

입증된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질서정연하게 만족스러은 방법으로

새로운 사유재산권을 확립한다는 이 과업은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신탁관리청이 역사에 유래없는 국유재산의 사

유화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奉

3 . 신탁관리청의 조직 및 역할

3.1 신할장리 출의 할생

t민주주의 지금(Demoratie Jetzt)'에서 활동하였던 울만(Wolfgang

ullmami)c)1 1990. 2. 12 "동독 시민권을 가진 국민들의 동독 국민재산에

대한 지분권(Anteilsrecht)보존을 위한 신탁회사의 즉각적인 설립M을 t원탁회

의(Runder Tisch)'에서 제안함으로써 전후 독일역사에서 가장 큰 논쟁을 제

공했던 신탁청이 탄생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출

울만의 이러한 구상은 동독 붕괴 직전부터 내부개혁에 대해 논의를 진행

하면서 시장경제를 논의하였던 활동의 산물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인민소유를 가능하면 동독인민 개개인에게 많이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전

략적 목표를 추구하였다. 울만은 t민주주의 지금<의 공동설립자로서 모 드 로

브(Mo撚ow)정권하에서 무임소장관으로 재직하였는데 당시 정부 및 야당의

대표자는 신탁청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근거는 서독(서방)재벌들에

대하여 동독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나서 동독국민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출

당시의 원탁회의에서 다른 어느 누구도 이와 유사한 제안을 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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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또한 전문지식의 결여로 다른 참석자들은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출

동독의 국민재산을 국민의 손에 넘겨주려는 계획은 신학자인 울만이 외

부의 도움을 얻어 진전시켰다. 스위스의 "Management & Future사M의 자문

관은 거대한 를비나트(국영기업)들을 근로자들이 과반수 지분을 넘겨받는

자생력을 갖춘 수많은 작은 기업으로 분할할 것을 추천하였다. 그는

Ullmaim을 위한 보고서에서 M국민들이 과반수 지분을 계속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동독(기업)을 완전히 매각하는 것은 제동이 걸릴 것M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울만은 이 새로운 시스템을 은행과 재델 또는 다국적 기업(Multis)이 지

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본대신 소자본이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희망하였

다.그러나 Ullmann은 t수단으로서 인간l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제(These)

를 뜻하는 자본주의적 변화의 의미를 아직 몰랐다. 그리고 그는 근로자들

이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즉 그러한

기업들에 서방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지 모르고 있었

다.9)

이러한 설립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탁청은 그 연원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하나는 1990. 3. 15자의 정부명령에 근거한

신탁청과 l99o년 6. l7자의 법률에 근거한 신탁청이 그것이다. 전자와

후자는 큰 차이가 있다. 논자에 따라 명령에 근거한 구신탁청

(Ur-Trehandanstalt)을 모드로브-신탁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출

3 . 2 친란황리 청의 조꼭

초대 신탁관리청장에는 골케(Rainer Maria Go린ke)가 임명(1990. 7. 15)

되었으나 조직정비의 미비와 신탁청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유

화가 지지부진하였고 업무처리를 둘러싸고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로베

더(Detlev Karsten Rohwedder)와 골케 사이에 심한 갈등이 표출되었다 출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골케가 취임 한달만에 사임(1990. 8. 20)하였고

로베더가 후임으로 취임하였다. 로베더는 재임기간이 비록 7개월로 짧

았지만 1994. 12. 31 신학청이 해체되기까지 유지된 신탁청 조직의 근

9) Der Spiegel, 1997. 2. 3. S.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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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마련하였다. 로베더가 조직정비를 위해 행한 최초의 작업이자 중

요한 작업은 신탁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탁주식회사의 설립을 취소한

것이었다 출

1990. 7 . 1로 신탁법(1990. 6. 17 제정)이 시행될 당시의 신탁청 본부

직원의 수는 l23명이었다. 이들 본부직원 l23명과 l5개 신탁청 대외지

사 직원 약 4oo명이 8?ooo여개의 신탁기업과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약

4oo만명의 직원을 관리하였다 출

신탁청의 조직은 신탁법에 따라 이사회와 관리위원회 그리고 나중에

설림이 포기된 신탁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사회의 업무는 신

탁청 정관(1990. 7. 18)에 따르면 "신탁법5 정관 및 각료회의가 승인한

업무규칙에 따라 신탁청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를

관리위원회는 신탁법 제 4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업무감독 및 지원을

위하여 이사회로부터 정기적인 보고M를 받으며 K특히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9 매각 등 제 2조에 규정한 모든 임

무에 관하여 자문"을 하게 되어 있다출

신탁주식회사는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신탁청의 근간을 이루는 하부

조직이었다. 신탁법 제 7조에 따르면 "신탁청은 그 임무의 범위와 목적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의 원칙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매각을

보장하는 신탁주식회사가 중심이 된 분권조직을 통하여 임무를 수행
? '

하며 8조에는 신탁주식회사의 업무를 M사유화} 기업의 효을성 및 경쟁

력 보장5 정상화가 불가능한 기업 또는 그 재산의 청산 및 매각M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신탁청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 신탁주식회사가

설립된다면 기존의 합의법(Mitbestimmungsgesetz, 1976)의 적출대상피 되

어 사유화 .경영정상화 .청산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 도출에 장기

간이 소요되어 신탁청 업무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

었다.

신탁주식회사는 상당한 자을성을 가진 개별적 법인체로 운영될 수

있었다. 따라서 신탁청 정책과 신탁주식회사 정책간에는 커다란 차이

가 있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탁청의 정책결정이 신탁주식회사에

전달되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까지는 여러 경로를 거쳐야 하는 행정상

의 어려움도 수반되었다. 신탁청을 대신탁청이라 할 경우 신탁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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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소신탁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청 조직은 신탁청과 신탁

주식회사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원

적 조직은 행정적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신탁청

과 신탁주식회사중 하나는 불필요한 조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lo)

또한 신탁주식회사가 신탁청 사유화 업무의 주체가 될 수도 있어

신력청과의 마찰이 피할 수 없게 될 여지도 있고 이것이 자칫 신박청

본부의 존속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를

결국 로베더는 청장 취임 직후(1990. 8. 24) 신탁주식회사의 설립 포

기를 공표하게 되었으며 1991. 3월에 발효된 투자법에는 신탁주식회사

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제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

으 로 로베더는 신탁지점의 역할을 강화하고 본부와 지점의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본부가 대기업을 맡고 지점은 중소기업을 책임지는 조직구조

를 제안하였다 찰

3.2.1 친琴지정 의 설雷ll)

결국 로때더 청장의 주장이 관철되어 신탁주식회사는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되지 않았으며 종래의 신탁대외지사(AuBenstellen)가 신탁

지점(Niederlassung)으로 개칭되어 종래의 동독지역 구획에 따라 총 l5

개 지점이 설치되었다. 본부와 지점의 업무분장에 있어 신탁지점은 근

로자 l55oo명 미만이 고용되어 있는 기업을 관리하게 되었고 본부는

근로자 l55oo명 이상 기업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역별 .기업규

모별로 신탁업무를 분장하게 됨에 따라 신탁본부의 업무가 경감되었고

본부와 지점간 상하관계가 유지되었다 출

3 . 2 . 2 성할정 努부의 조꼭 개理l2)

l99o년 가을까지의 신탁청 본부내의 업무분장은 기능별로 이루어져

lo) 황병덕, r독일통일후 동독지역에서의 사유화정책 연구J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20-21.

11) Wolfram Fischer외 편 .재정경제원 역, r통일독일의 사유화 전개과정J (서울: 재정경

제원, 1994), pp. 34-38.

l2) 같은 책,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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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산업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 즉 출자 사유화< 기업경영정

상화 및 청산 특별재산관리5 부동산? 지소담당i 재무) 인사로 구분되었

다. l개의 기업을 놓고 볼 때 관할권이 중복되어 담당부서를 확정하기

가 쉽지 않았고 상호간 협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출

이의 개선을 위해 1991. 1. 1로 조직개편안을 시행하게 되었다. 새로

운 개편안은 산업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기업 l군부터 기업 5군으로 나

누었고 인사 ..재정 등의 업무는 종래의 기능별 분장을 존속시켰다 출

새로운 개편의 결과로 업무귀속과 권한이 분명해지게 되어 권한과

한계가 명확하게 되었다 를

3 . 3 및학찰리 정의 업무내용

구신탁관리청 (UrTreuhandanstalt)의 업무는 사유화보다 인민재산의 보

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90. 3. 18 인민의회 선거결

과 상황이 급변하여 동독 마지막 수상인 메지에르 정부는 신학청의 업

무를 사유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찰

이에 따라 구신탁청의 설립결정(1990. 3. 1)과 정관(1990. 3. 15)이

1990. 7. 1부터 신탁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 신탁법의 보완을 위

하여 1990. 8. 15부터 1990. 9. 18까지 5차례나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

에 따른 신탁청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l3)

i ) 사유화(Privatisierung)

인민재산과 신탁청에 위탁된 재산을 사법인이나 자연인에게 가능

한 신속하고 광?위하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準

ii) 기업의 경영정상화(Sanierung)

신탁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재

정적 지원과 기업구조를 새롭게 규정할 수도 있다. 신탁청은 경영

정상화 필요성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출

iii) 청산(Stillegung)

13) Wolfram Fischer, ed., Treubandan劉hlt: Das wan崙를tiche Wa居標"(Berlin: Der Akademie

Verlag, 1993), S.49-55.

2 o



경영정상화 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청산을 하며 기업자산은

매각한다 를

iv) 경제의 구조조정

경쟁력있는 시장구조의 창출

v )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vi) 재사유화(Reprivatisienmg)

인민재산의 원소유주에게로의 반환업무는 본래 재산청의 관할이나

신탁청도 자신에게 위탁된 재산과 관련해서는 재사유화업무를 담

당한다.

vii) 지방정부로의 재산권 이전(Kommunalisierung)

지방정부의 업무나 서비스제공에 사웅되는 인민재산을 지방정부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출

viii) 재산권 귀속권한

ix) 투자우선순위의 결정

?c) 토지거래 승인

xi) 특별재산의 관리

신탁청은 구동독의 정당이나 정당관련 조직) 법인 그리고 대중단체

소유재산을 양도받아 관리한다 를

?cii) 채무청산기금과 청산중인 동독국가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xiiD 저축액 감액지불에 대한 국유재산 지분권 교부

통화통합에 따라 감액되어 지불된 저축액에 대해 나중에 국유재

산의 지분권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출

상기의 업무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은 없으나5 중심업무는 9l년

4월에 암살된 로베더 (Detlev Karsten Rohwedder) 청장이 잘 요약했듯이 M신

속한 사유화(schnelle Privatisierung), 확고한 경영정상화(entscholssne

Sanienmg), 신중한 청산誇ehutsame Stillegung)이었다. 이 3가지 중에서도

통일 후의 동독경제를 결정지은 것은 사유화였으며 "사유화는 효과적 경

영정상화의 방법M이라고 빈번히 신탁청에 의해 이야기 되었다. 그리고 로

베더의 후임자인 브로이엘經irgit Breuel) 청장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우리는 사유화를 통해 기업을 매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영 .기술 .자본과 판매고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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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이러한 사유화 중심의 신탁청업무는 급속히 늘어나는 동독의 실업률 증

가에 따른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으로 인하여 l99l년 중반 이후부터는 초

기의 t사유화가 경영정상화의 최선의 형태(Die Privatisierung ist die beste

F o r m der Samenmg)'라는 모토에서 벗어나 t사유화를 위한 경영정상화

(Ansanierung zur Privatisi駐綠gsvorbereitung)'로 그 궤도를 수정하였으며 계

속되는 여른의 압력으로 인하여 l992년에는 t적극적 경영정상화(akive

Sanienmg)'로 다시 정책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나

락으로 떨어진 동독경제의 부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왜냐하

면 이미 경쟁력 있는 주요기업들은 사유화된 이후였기 때문이다.l4)

3 . 4 업우처리 방식에 있어서 기惡적 특정l5)

신탁관리청은 신연방주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정책결정자의 역할을 하였

다. 기업분할 결정5 사유화 결정5 경영정상화 결정과 청산 결정은 경제

구조조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신탁청은 모든 종류의 경제구

조조정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서는 신탁청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본적 특징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출

3.4.1 목표의 다양설

신탁청의 임무는 신탁법 l조에 규정하고 있는 M인민재산의 사유화M라

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신탁청은 중소기업 설립?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구조 형성 그리고 가능한 많은 고웅유지 및 창출 외

에도 동시에 동독경제 전체를 새롭게 구조지어야 하였다. 그외에도 신

탁청은 산업근간 유지와 경영정상화 능력이 있는 기업을 사유화 해야

하였고 사회적이고 지역적 비난이 없도록 하거나 최소한으로 흡수하여

i4) 졸고, 라독일 신탁관리청의 해체와 후속기관," r통일문제연구J ,제 7권 2s, PP.306-307.
15) Karl Lichtblau, Privatiseirungs- und Sanierungsarbeit der Treuhandanstalt(Ko[n'.

Deutscher Instituts-Verlag, 1993), S.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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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하였다 零

이런 이유로 신탁청의 목표는 t사유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나 비웅

을 최소화하는 청산l에 있지 않았고 새로운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를

구동독지역에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를

이러한 목표에 대한 논의는 t사유화냐 경영정상화냐 또는 사유화와

경영정상화를 동시에 추구할 것?인가 하는 사유화전략을 둘러싸고 일

어났다.

처음에는 6사유화가 경영정상화를 최선의 방법(Die Privatisienmg sei

die beste Sanierung)'이라는 원칙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원칙이 l992

년 경에는 t매각전에 경영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으로 바편

것처럼 보였다. 변화의 핵심은 사회적이고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이유로 경제적인 측면에만 근거한 청산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출

따라서 신탁청은 목표의 다양성에 의해 야기되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

해 노력하여야만 하였다 출

5 . 4 . 2 류정에 謙매이지 錯늘 예외적 절정

신탁청의 결정은 사안에 따른 검증을 토대로 해서 내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경영정상화의 경우 뿐만 아니라 사유화나 청산에도 적용되었다 를

신탁청의 모든 결정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내려졌다 를

i) 기업을 어떻게 분할하여 어떤 단위로 매각할 것인가의 문제

ii) 구동독에서 넘겨 받는 부채중 어느 것을 변제할 것인가의 문제

iii) 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보증 또는 투자지원금으로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

iv) 어떤 투자자가 신탁청의 다차원칙인 목표 실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

모든 결정은 사업계획과 가능성있는 투자자에 근거해 이루어 졌다출

외부에 투명성을 가지는 그리고 모두가 추론 가능한 확고한 규칙에 근

거한 절차는 경영정상화 영역이나 사유화 영역 모두에 존재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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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청은 투자가능한 투자자와 직접협상을 통해 기업을 매각하였다 찰

즉 신탁청은 공모방식을 통해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 할 것인지 그리고료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였다 零

신탁청이 투자자5 은행5 브로커 전문가5 막람회나 매각 카타로그를 앞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매각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

추지는 못했다 출

간소화된 경매절차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만 적용되있다. 5o명 미만의

종업을 가진 약 2,0007H(1992년 여름 기준) 기업의 경우 최소한의 고응

과 확정된 투자액이 적힌 표준계약에 의해 매각되었다. 이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는 신탁청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결정의 질

은 결국 신탁관리청 관리자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출

어했든 신탁청의 매각방식에 있어 비중이 켰던 비공개적 매각 방법

은 신속한 사유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 또한 적지 않았

다.

이 유형은 재량적인 결정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대해 개

별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사유화에 규칙과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 또 재량적 결정은 객관화시키기가 어렵고 결정과정이

외부에 투명하게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외에도 한 원매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벌이는 경우 그 잠재적인 투자가는 신탁관리청을 대상으로 전

략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즉 그 투자가는 협상을 일단 질질 끌

고 나가면서 구매가격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좋

은 가격을 주고 그 기업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투자가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 서독의 투자가가 구동독 기업을 경우에 따라 재폐쇄

하고 이로써 미래의 잠정적인 경쟁자를 미리 제거할 목적으로 기업인

수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었다.l6) l7)

3. 4 . 3 업무의 를잡설에 라臺 제약

16) Horst Siebe諒 저 .허선 옮김, r통일, 그리고 경제의 모험J (서울: 을유문화사, 1993),

P.105.

l7) 졸고, 인아직도 희망과 불안의 쌍곡선 그림: 구동독지역의 경제전환과정," r통일한국J ,

1996. 1월호, p.97 및 2월호, 5월호 참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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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청은 기업을 단순히 높은 금액 제시자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라

투자약속과 고웅약속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사후 평가조항이 l8) 있는

매매계약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표준화된 절차를 확정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고용창출의 약속이 주는 신뢰도가 투자자마다

다르고 단순히 한 사람의 고용이 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산업에 따

라 그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출

이것은 사유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탁청으로

하여금 모든 가능성 있는 투자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는 어려

움에 빠트렸다. 신탁청은 소유기업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

니라 각각의 투자자가 신탁청의 다차원적인 목적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도 알아야 하였다 準

5 . 4 . 4 절치濯으로부 터의 영향

공법적 기관으로서 신탁청은 정치부재의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

니라 정치적으로 영향받고 통제를 받았다. 물른 특별회계에 근거해 의

회의 직접적 통제는 피할 수 있었으나 감독관청인 재무성까지도 의회

의 영향력밖에 머물렸던 것은 아니다. 정치적 얼개는 상당히 복잡하

였다. 연방재무성이 신탁청에 대해 전문적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연방과 주정부 모두 신탁청 관리위원회에 의석과 투표권을 갖고 있었

다.

주정부는 자신의 내각에 신탁관련 담당부서를 신설하였고 신탁청과

주정부는 1991. 3. 14의 기본원칙선언에서 강력한 협조체제 구축을 결

의하기도 하였다 출

4 . 신탁관리청의 사유화전략

4.1 사유화속도 : 충적요법과 점린주의

l8) 신탁청은 사후 평가조항을 통하여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을 감독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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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의 진행속도는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시 점진적

변화를 의히하는 점진주의를 취할 것인가 또는 급속한 변화를 의미하

는 충격요법을 취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정치적 결

단에 따라 즉각적인 화폐통합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체제전환과 통합

을 의미하는 충격요법을 택하였다 찰

4.1 .1 충적요법

충격요법은 사유화과정을 단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실행하는 것을 말

한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화폐교환비을을 l:l로 규정하는 통화통합을

즉각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동독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충격요법을 선택하였다. 독일이 충격요법을 취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출

i ) 당사자인 동독주민들이 신속한 통합을 원했다. 따라서 동독의 구

체제적 요소를 시급히 청산하여야만 하였고 동시에 콜(Kohl) 정

부는 서독체제의 우월성을 표시하는 증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지 않으면 안되었다 찰

ii) 동서독 국경개찰 이후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이 분리될 수 없음으

로 인해 동독의 젊은 노동력과 전문인력이 계속 서독으로 넘어오

는 현상을 중지시킬 수 있는 가장 효을성 있는 방안은 l:l 화폐

도입이었다구

iii) 를 정부로서는 통일 이후 동서독 통합선거라는 정치현실을 외면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신속한 체제전환을 의미하는 충격요법을

배제하고 동독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

다. 만약 콜 정부가 점진주의적 체제전환을 채택하였다면 통일

후 최초 선거(1990. 12. 2)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출

따라서 l99o년은 정치의 해였지 경제의 해는 아니었다는 말을 수긍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독일의 콜 수상은 l996년에 발간된 자신

의 저서에서 독일통일의 지연에 따른 정치 .경제적 비웅이 신속한 통

일에 수반되는 비용을 능가한다고 확신하기에 현재와 같은 연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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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을 당시에 예측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본적 정책들은 지금

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l9)

물론 l:l 화폐통합으로 대표되는 충격요법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

다. l:l 화폐통합으로 야기된 생산성을 증가하는 임금은 동독제품의 가

격상승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매출하락은 동독기업의 도산과 대량실

업으로 나타났다 출

4.1 .2 점친주의

점진주의는 중국이나 헝가리에서 적웅했던 점진적인 체제전환전략으

로 국유재산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사유화하는 것이다. 점진주의자

들은 점진적 개혁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낮은 위험성을 내재하

고 있는 전략이라고 하며 많은 독점적 국영기업들이 과거의 계획경제

하에서처럼 계속 생존가능성이 있으며 충격요법은 불필요한 생산량의

감퇴와 대량실업 등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2o)

점진적 전환의 펄요성은 계획경제체제의 청산5 소유권제도의 전환

시장형성i 가격기구의 기능발취5 법질서의 재정비 등이 시간을 요하고

또 많은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출

이와 같은 점진주의 결점은 체제전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생산

성 증대가 매우 서서히 나타나며5 구체제가 부분적으로라도 유지되면

체제전환에 많은 저항요인이 작용하여 점진적 구조조정이 실패할 요인

이 많다는 것에 있다.2l)

어했든 독일의 경우 법치국가적 전통에 반하여 노동력 이동을 제한

할 수 있는 방안채택이 어려웠으며5 설령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

민적 저항 등으로 정당성에 흠결이 생길 수도 있는 등 실효성에 의문

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점진주의 채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

다.

중국이나 헝가리처럼 한 체제 안에서<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내에

서 시장경제의 도입은 체제특성상 정치적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어려

19) E s verschlug mir die Sprache, Der Spieget, 1996. 9. 30. S.80.

2o) 정형곤, "통일 한국에 있어서 사유화방안의 모색," r통일경제J , 1996년 io월호, p.料 .

2l) 안두순, r한반도 통일과 경제통합J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3), PP.134-135.

2 7



워 정치적 압력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점진주의 방식의 추진이 상대적

으로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독의 경우처럼 서로 이질적인 체제

의 전환과 통합에서 점진주의는 정치 .사회적 불안으로 취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짓이다 출

4 . 2 사유화정적22) : 수동적 경영정상화에서 적꼭꼭 정영절상화로料)

신탁청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연방주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여른과

정치권의 압력으로 사유화정책을 변화시켰는데 이는 사유화방안과 경

영정상화방안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변경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3단계

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출

4.2.1 첫 면理 많계 : 사유화가 정영정상화를 위營 최친의 방않

신탁청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경영정상화업무는 사유화업무에 중요

도에 있어서 종속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출

첫째5 신탁청 스스로가 사유화가 최선의 경영정상화라고 주장하였으

며 이에 따라 사유화를 강도있게 추진하였다. 둘째 경영정상화를 지

향하였다는 판단의 근거가 부재하였다. 셋째5 신탁기업의 어느 부분을

사유화할 것인지 또는 경영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환단근거로 활용할

만한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었다. 따라서 위험부담과 시간이 수반되는

경영정상화 업무에 치중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사유화에

치중하는 것이 당시의 신탁청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었다. 경

영정상화와 경제의 구조전환은 사유기업이 활동하면 당연한 결과로 나

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찰

경제관련 연구소 경제단체가 이러한 구상을 옹호하였고 정치권에서

22)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있어 흔히 흔용되는 개념으로 민영화와 사유화가 있는데 본고

에서 민영화는 자본주의국가내에서 국영기업을 민간에 이전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어

피하였다. 그리고 <사유화'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때로는 i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사유화정책'이라는 웅어는 '사유화방안'과 '경영정

상화방안'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하였다 .

23) Karl Lichtblau, op. cit., S.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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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초기에는 이를 지지하였다. 경제연구소(Wirtschaftsforschungsinstitut)는

l99o년 추계분석에서 동독지역의 구조조정에서 중요한 실책은 통일조

약에서 신탁청에 새로이 규정한 경영정상화업무에서 야기되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 출

이런 이유로 이 보고서는 신탁청으로부터 경영정상화 업무를 제외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경영정상화업무를 둘러싼 논쟁은 신탁청에서도 계

속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雌

i ) 앞으로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자산가치를 지닌 기업이

경영정상화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사유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영정상화 과정없이 사유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의 경영정상화 능력을 시장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탁청이 사유화업무 외에 달리 경영정상화업

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경제연구소는 t경영정상화5란

정치적 논의에서 t보조 또는 지원l이라는 말을 미화하여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출

ii) 경영정상화(Sanierung)방안은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

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이것이 바탕이 안된 신탁청의 경영

정상화는 자신의 자료부족으로 인해 구매자의 결정을 예측해서

행동하여야 하고 잘못된 전략목표를 가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투자결정에 근거해 기업의 사유화를 저해할 수

도 있다.

iii) 신탁청이 처음부터 85ooo개가 넘는 기업을 시장기준에 근거해서

경영정상화전략을 세우기 위한 자료와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

었는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출

iv) 신탁청에 의해 기업을 경영정상화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어려움

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신탁청의 결정은 경영학적

이고 시장지향적인 기준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정책

상의 과제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영정상화시 신탁청

스스로에 의해 규정된 한계는 처음부터 .정치권 우선논리에 극복

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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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의 결과 사유화가 경영정상화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전략

하에서 신탁청은 동독시절의 콤비나트를 합자회사(주식회사와 유한 책

임회사)로 전환하였다 를

경영정보체제의 구축과 기업복합체인 콤비나트를 경영정상화 능력이

있도록 분할하는 것이 당시 업무의 주축이었다. 신탁청은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은 서독의 전문가를 감사나 경영자로 영입하였다 찰

경제구조정책은 특히 기업분할법에 근거한 기업분할결정을 의미하였

다. 신탁청은 어떤 기업구조가 경영학적으로 생존가능해서 경영정상화

하고 최종단계에 사유화할 수 있는지 결정하여야 하였다. 기업분할은

신탁청의 중소기업정책에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거대 콤비

나트가 분할되어 중소기업이 형성되었고 내부경영자 인수제도(MBo)에

의해 사유화되었다. 기업분할에 의해 8ooo여개 기업이 다시 12,600여

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기업분할은 사유화를 급속히 가능하게 하였고

그것은 신탁청 스스로 간접적으로나마 경영정상화에 반대한다는 의사표

시이기도 하였다 출

기업분할은 결국 신속한 사유화를 가능하게 하었을 뿐만 아니라 명

백히 채산성 없는 기업부분을 떼어내는 역할도 하였으나 기업분할은

신탁청에 많은 비판을 야기시켰다. 비판의 내용은 기업분할을 통해

t찰속의 건포도l와 t고기의 주요 부위'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적

극적 산업구조정책의 옹호자들은 중기적인 경영정상화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는 신탁청기업을 경영학적 개념과 경제구조정책 연관하에 통합

하여 관를할 것을 주장하였다 출

당시 기업의 경영정상화 활동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신탁청은 경제의 근간이 파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고려없이 지급보증을 해주었다. l99o년 7

월부터 9월까지의 254억 D M 의 보증을 서주었고 1991. 3.31일까지 r L

액수는 3oo억 D M으로 증가하였다. 또 하나의 응급조치는 구채무에 대

한 이자 인수였다. 이자부담만 l99o년 상반기중 43억 D M 에 이르렀다 를

어했든 신탁청은 당시에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투자전략 시장적응 전

략 등의 제 측면을 고려한 적극적 경영정상화 구상을 추구할 수 없었다 .

4 . 2 . 2 두 면理 단계 : 사유화 惡비를 위할 경영절상화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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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9l년 중반부터 신탁청은 경영정상화 업무를 강화하었다. 이렇게 강

화된 신탁청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는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신탁

청 자을적 결정의 결과였을 뿐만 아니라 점증하는 외부압력의 결과이

기도 하였다 擊

l99l년 신연방주의 생산과 고웅은 l989년과 비교해 각각 35%와 49%

가 감소하였다. 이미 비관적 시각에서 예측되던 경제상황은 l99o년 가

을에 있었던 연구소의 보고서에 나타난 l99l년 성장률 예측을 훨씬 밑

돌고 있었다. 관련 연구소들은 l99l년 사회총생산을 예측하면서 전년

도보다 8% 감소한 2 32o억 D M 을 예측하였으나 실제는 i95o억 D M이

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국내시장의 상실과 구동독 수출의 큰 몫을 차지

했던 동구시장의 상실에 그 원인이 있었고 또한 신연방주는 변화된 상

황에 따른 적절한 상품생산과 판로 그리고 판매전략을 마련하지 못하

였다. 신탁청 소속기업의 구조전환과정은 신연방주 기업의 평균수준에

도 이르지 못하였다. 동독경제의 침몰이 눈앞에 보이는 듯 하였다 출

이런 배경 아래 경제구조조정 측면을 고려한 적극적 경영정상화 정

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증가하였다. 사민당(spD)은 단순히 경영학적 기

준에 매이지 않는 경영정상화정책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경영

정상화 업무를 강화하는 신탁법의 개정으로 진행되었다. 독일 금속노

조(IG-Metall)는 신탁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이의 관할하에 적극적으로 기

업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보다 공격적인 산업구조정책을 요구하였다 출

연방경제성도 강력한 경영정상화방안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신연방주의

기민당(cD때도 신탁청의 적극적 경영정상화 정책 추진을 희망하였다 聾

이러한 요구는 1991. 3.14 연방 수상과 주정부 수상과의 회의에 근거

해서 t신연방주의 부흥을 위해 연방5 주정부 그리고 신탁청이 함께 ,hL

력할 것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로 결실을 보았다. 이 원칙에서 신탁청

에 의무를 지웠는데 그것을 산탁청의 수뇌들은 t지역에 핵심적 산업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출

신탁청은 당시에 <확고한 경영정상화(entschlossene Samering)'라는 모

토 아래 적극적 경영정상화방안을 발전시길다. 신탁청은 소속기업들이

사유화되기 전에 원칙적으로 경영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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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신탁청이 경영정상화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 일반적으로 투자

자가 젊어져야 할 위험을 인수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물론 이러한

위험인수는 경영정상화를 통한 고웅안정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신탁청이 노선을 변화시킨 것은 모든 신탁기업들이 사유화

하거나 청산하는 것이 즉각 성사되는 것이 아닌 때문이기도 하였다 출

또다른 측면은 시장에로의 진입이 여의치 않은 까밝도 있었다. l992

년 기준으로 총 고용의 2/3에 해당하는 신탁기업의 8o%가 시장에서 부

정적 경영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신탁청의 지원없이 기

업들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었다 출

이러한 신탁청의 경영정상화 활동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는데 근

본적으로 기본전제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 바? t경영정상화 능력이 있

는 기업을 경영정상화한다는 개념? 둘러싸고 비판이 있었다. 즉)

i) 경영정상화 능력이 의미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신탁청의 자의적

해석이나 정치적 압력의 소지가 있으며 1

ii) 경영정상화 기업선정에 있어 신학청은 경영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정책도 감안하였으나 이에 따른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지

못하였고?

iii) 경영정상화 기업의 선정이 시장기능을 통하여 결정되지 많음으로

인해 시장을 통한 효을적 통제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5

iv) 외부자에게 투명하지 못한 규정을 가진 체제는 권한남용에 빠지

기 쉬운 함정을 가질 수 밖에 없고l

v ) 자금지원에 대한 확고하고 보장된 규정이 없는 경영정상화 전략

은 관련자들로 하여금 형세 관망적 태도를 낳게 하였고 기업들은

장기적 구조전환전략을 추구할 수가 없었으며 결국 기업이 당장

몰락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인수자들이 계약서상의

장기의무조항에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탁청의

경영정상화정 책에 반대하였다 출

이상의 비난에 대해 신탁청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즉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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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확정된 규칙에 따라 경영정상화 자금 이용을 위임한다면(모든 기

업에 대해 생산량5 투자액? 고웅하고 었는 고용자수5 자기자본) 대

차대조표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이 자금이 비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된다.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자금이 실제로 구조전환을 위해 사출되었는지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도입해야만 하였으며 이로 인한 권한의 남

용여부 문제는 별개의 것이며 b

ii) 신탁청 업무의 복잡 .다양성은 사안에 따른 예외적 결정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영정상화방안을 옹호하였다 출

경영정상화와 관련 기업분할문제l 경영상문제5 구채무문제> 재정지원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곤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개별적 사안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투명하고 일관된 절차를 요구한다는 것은 애초

부터 실현되기 어려운 주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準

4.2.3 세 誕理 많계 : 절꼭적 경영정상화발많

정치권의 강력한 압력으로 인해 l99l년 말경부터 l992년 초사이에

신탁청의 사유화정책은 적극적 경영정상화라는 세번째 단계로 접어들

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신탁청의 지도아래 소속 기업의 적극적 경

영정상화를 통해 구매자와 중립적으로 투자 구상을 주장함으로써 단순

히 t사유화를 위한 경영정상화5라는 두번째 단계와는 차별을 두고자 하

였다.

그것은 경제구조조정정책의 측면을 강력히 배려하는 것이라고 함축

성었게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의 근간을 유지 내지 혁신하자는 것

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경은 지금까지 사유화 우선을 주

장해왔던 정치적 연합이 해체되고 새로운 주장에 근거한 정치적 연합

이 형성되면서 오랜 토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었다. 노동조합5 사민당

(SPD), 동독지역의 기민당(ostdeutsche CDU), 동독지역의 기업가단체는

각기 상이한 강조점을 지닌 채로 신탁청에 대하여 경제구조조정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하였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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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의회에 보고하는 l鉛3년의 연차경제보고(Jahreswirtschaftsbericht)에

서 거의 공식적으로 정책변경을 표명하였다 : 신탁청은 산업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경영정상화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

(경영정상화)기간 중에라도 경영정상화가 사유화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

는다면 사유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를

따라서 t사유화가 최선의 경영정상화(Die Pnvatisierung ist die beste

Sanierung)라는 신탁청 초기의 기본원칙은 사유화가 경영정상화를 침해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명확히 변경되었다 출

이러한 정책의 전환배경에는 <표 l>에 나타나 있듯이 산업공동화라

고 주장되있던 동독지역의 산업붕괴와 관련되어 있었다 구

< 표 1 > 신연방주의 탈산업화지표

(l99o년 하반기 = loo)

생 산 매 출 고 웅

1991 1 1992 1 1991 1992 | 1991 1 1992

광 업 | 70 | 50 85 l 56

제 조 업 | 66 | 65 | 55 52 | 74 | 39

o 원료 산업 | 76 | 79 | 67 | 58 | 72 | 39
- 비금속 | 62 | 96 | 68 ) 97 | 76 | 47
- 철강업 66 1 60 1 60 1 47 | 74 | 37

- 화 학 78 1 67 1 74 1 54 | 7 1 | 40

o 투자재 56 | 5 1 1 49 | 47 | 77 | 40

- 철골건축 | 109 . | 143 | 99 | 115 | 95 | 84
- 7U1제작 | 52 | 33 | 48 | 38 | 75 | 39
- 전자 | 48 | 48 | 43 | 36 | 71 | 32
- 자동차 46 1 30 1 20 1 36 | 72 ] 36

o 소비재 | 79 | 74 | 57 | 59.6 | 68 | 32
- 합성수지 l 66 | 110 [ 67 | 114 | 77 | 57
- 인쇄 | 117 | 143 | 122 | 149 | 97 | 77
- 섬유 | 43 | 32 | 35 [ 30 | 60 | 19

식품 및 기호품 9 l l 94 73 l 47

100 1 110

출전 : Karl Lichtblau, Privatisierungs- und Sanierungsarbeit der Treuhandanstalt,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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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청이 산업의 근간유지라는 경영정상화 정책을 취한 이유는 2가

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i 계속되는 사업장 폐쇄로 인해 노동시장의

악화된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출인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

르렀다. 둘째) 계속되는 사업장 폐쇄로 장기적 산업공동화 현상이 우려

되었기 때문이 다 출

무엇이 t적극적 경영정상화정책'인지 연방정부 스스로 정의한 적이

있다: 적극적 경영정상화라 함은 D M 개시대차대조표에 근거한 자기자

본 지원외에도 사업플랜 구상시 신탁청의 조언 합리화나 현대화를 위

한 투자에 대한 알선 직원교육에 대한 지원5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복

지비용 지원? 경영지원5 경영정상화와 구조전환조치를 위한 보증 및 신

용 공여 등 신탁기업의 지원을 위한 총체적이고 복합적 조치들이 이루

어지는 것을 의미하였다 출

적극적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상은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이중 중요한 모텔 몇가지만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출

4.2.3.1 투자지 행理도

투자지원제도는 중기적 구조전환플랜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경영정상화 방안이었다. 신탁청은 l992년 가을 초에 6oo

여개의 기업에 대해 투자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는 서신을 띄됐다. 5oo

여개 기업과는 2자협상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하였다 출

이의 대표적 적용사례는 EK o 철강과 작센.안할트주의 화학찰인Leuna-Werke,

Bung Werke, Cheniie Wolfen)을 들 수 있다. 투자지원제도를 통한 경영정상화

사례는 신연방주의 화학산업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화학산업의 지원을

위해 신탁청에 총 l2o억 D M 이 요구되었다. 물른 이것의 목적은 신연

방주에 약 40,000-50,000명의 화학산업 고용인력을 유지하는데 있었

다.

신탁청 총지원액중 38억 D M 은 구부채 청산5 4l억 D M 은 적자보전 ?

구동독 시절에 중단된 투자 지속을 위한 투자액으로 l2억 D M 5 구조전

환을 위해 8억 7백만 D M 등이 지출되었다. 어림계산에 따르더라를 1

명의 일자리 보존을 위해 약 180,000 D M (한화 약 9천9백만원)이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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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셈이다.24)

4. 2. 3. 2 정영雷자회사(Management 1(Q)

경영합자회사란 경영정상화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영자의 책임아래

lo~l5개 신탁기업을 합자회사로 통합하여 경영정상화를 시도하는 것

을 뜻하며 기업능력이 제고되었다고 판단되면 사유화하는 것이다 출

회사의 법적 형태는 유한회사(Gmb理)나 합자회사(KG)형태로 설립되

었으며 신탁청은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 신탁청은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의무와 감독권i 결의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찰

하나의 경영합자회사는 경영정상화 능력은 있으나 바로 사유화될 수

없는 적어도 5oo여명의 종업원을 가진 lo~l5개의 신탁기업으로 구성

되었다. 최초의 경영합자회사 2개가 l992년에 설립되었는데< 하나는

Urban-KG로 통칭되었던 경영합자회사로 약 13,000여명의 종업원을 가

진 ll개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이회사는 l5억 D M 의 매출고와 l억 9

천5백만 D M 의 적자를(l99l년) 기록하고 있었다. 또 다른 경영합자회사

는 17,500여명의 종업원을 가진 ll개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출

l993년에는 중공업분야와 섬유분야에서 3개의 경영합자회사 설립되

었다.(Linbard KG: 전자와 기계분야; Bar KG: 자동차 산업; sck諒er

KG : 섬유 .가구분야)

경영합자회사 경영진의 급여는 사유화수익금과 연결시킴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위한 동기부여를 자극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영합자회사의

사유화에도 신탁기업의 사유화와 같은 조건이 부과되었다. 즉 사유화

는 최고의 매각대금 제안자가 아니라 고용안정과 투자약속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구

4.2.5. 3 아트라스 里텔(ATLAS-Modell)

대개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주장이 주정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주

정부가 스스로 기업의 경영정상화 등과 관련된 경제회생정책을 제안하

는 것이 그리 놀랄만한 일은 되지 못한다 출

24) 총지원액 i2o억 D M 중 구부채 청산을 위한 금액(38억 DM )을 제외한 82억 D M 을 l995

년까지 45,000명이 고용되어 있를을 전제로 하여 나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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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제안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모델은 작센주정부에 의

해 제안된 ATLAS-Mode11(Ausgesuchte Treuhanduntemehmen v o m Land

angemeldet zur Sanierung - Modell : 주정부에 의해 선정된 신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텔)이었다 零

기본이념은 주정부가 기업가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지역

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확정하고 신탁청에 경영정상화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탁청이 경영정상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

해 주정부와 신탁청이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즉

신탁청은 경영정상화 자금을 공급하고 주정부는 정책적 배려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출

이를 위해 작센주정부는 2명의 경영자와 수명의 기업전문가로 구성

된 ATLAs팀을 운영하였다. 주정부와 신탁청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공식적으로 최종결정권은 신탁청이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의견의 불

일치시 주정부는 신탁청 관리위원회와 신탁내각 그리고 여론을 등에 업

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결국 신탁정책이 조금 더 정

치화되었다고 불 수도 있게 되었다. 실제로 비덴코프燎urt Biedenkopf)

작센주 수상은 신탁청이 폐쇄하기로 한 Edelstahlwerk Freital의 결정을 번

복시키기도 하였다 출

작센주는 약 50,000명이 (전체산업 고용인력의 l5%) 고용된 l45개 기

업을 ATLAs기업으로 신청하였다. 이중 5o개 기업은 경영정상화 능력

이 있는 기업으로 분류되었고 37개 기업은 그 사이에 사유화되었고 9

개 기업은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가장 문제점이 많은 분야는 섬유와

기계산업 영역이었다 출

다른 주정부에서도 아트라스모델과 유사한 제안이 있었다. 메클렌부

르크-포어폼메른주에서는 Anker긴 gekt를?25)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지역발

전 협회(Landesentwickelungsgesellschaft)를9 베를린주에서는 A T L A S - M o d e l l

을 따른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를

2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지역에는 조선산업이 발전된 관계로 이와 같이 명명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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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탁관리청 사유화활동의 실적 및 릴가

5.1 설 꼭26)

신탁청이 넘겨받은 기업의 수는 l994년 l2월말 신탁청이 해체되는 시점

에서는 13,815개 기업이었다. 최초의 3l6개의 콤비나트가 우선 89ooo개의

기업으로 분할되었으며 다시 13,815개의 기업으로 재분할된 것이었다. 이

숫자에는 (작은 사유화(kleine Privatisiemng)'라고 불리우는 2o?關o여개의 음

식점과 상점, 1,839개의 약국5 39o개의 호텔 그리고 영화관 등 총 25,000여

개에 이르는 영역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 소사유화 부문은 l992년

에 이미 광범위하게 사유화되었다 출

신탁청이 상기의 기업을 사유화함에 있어서? 사유화 결정을 위한 신탁청

의 기준은 투자보장과 고용유지 및 창출이었다. 투자보장은 당장의 기업

존속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대화 및 혁신과 연결되어 평가되었다. 신탁청

의 업무기조가 초기의 (사유화가 경영정상화의 최선의 방법에서l사유화

를 위한 경영정상화7적극적 경영정상화9로 그 궤적을 수정하였다고는 하

나 신탁청 업무는 주조는 사유화에 있었다 출

사유화를 위한 수단으로 신탁청이 채택한 전략 중의 하나는 M B o 와

MBI이었다. 내부경영자인수제도(Management-Buy-Out, MBO)는 사유화 대

상기업에 근무하는 경영자에게 그 기업을 매각하는 것이다. 외부경영자

인수제도(Management-Buy-In)는 MBo와는 달리 외부에서 영입된 경영자에

게 기업을 넘겨주는 것이다. M B o 방법에 의해 사유화된 기업의 수는

25697개의 기업으로 총 사유화기업 65546개 기업의 4l%에 이르고 있다출

이는 재사유화와27) 함께 구동독지역에 동독인에 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

려는 신탁청과 연방정부의 정책의지의 표현이었다. 또한 M B o 방식에 의

하면 대부분의 구동독 경영진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기에 구동독기업들

26) 졸고, 앞의 논문, PP.307-310.

27) 1972년 동독정부가 행한 자영기업의 국유화 조치에 대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

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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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분이 서독인에 의해 인수되는 상황에서 구동독인의 소외감 해소

외에도 기존 경영자에 의한 인수로 경영의 계속성 확보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경영진이 자본주의체제에 익숙치 못하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들 MBo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부

족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다 출

신탁청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채택한 것은 경영합자회사

(Managment-KG)에 의한 방법이다. 경영합자회사는 신탁청이 소유하고 있

는 및개의 기업을 경영하며} 신탁청은 주주로서의 역할과 재정지원을 한

다. 즉 경영합자회사가 이들 기업의 능력을 회생시킬 때까지 경영을 책

임지며? 기업능력이 제고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사유화하는 것이다 출

경영정상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작센주에 의해 제안된

ATLAS-Mode11(Ausgesuchte Treuhanduntemehmen vo m Land angemeldet z u r

Snaiemng-Modell)이다. 이는 노동조합이나 경영자에 의한 제안으로 지역

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주정부가 선정한 후5 신탁청이 경영정상화를 받

아들인 기업에 대해 주정부와 신탁청이 함께 경영정상화를 하는 것이다 출

상기의 다양한 방식에 의해 신탁청 설립 이래 정확하게는 서독의 연방

재무성의 지휘와 감독하에 활동을 개시한 9o년 7월 l4일 이래 <표 2>에

서 보듯이 신탁청은 6532l개 기업을 완전 사유화하였고 225개 기업을 부

분사유화하였다. 그리고 l5588개 기업은 구소유권자에게 반환? 즉 재사유

화하였다. 또한 265개 기업의 소유권이 지방행정기관으로 이전되었고

357l8개 기업은 시장에 진입치 못하고 청산되었다 출

<표 2>에서는 사유화 등의 대상기업이 12,354개 기업으로 나타나 있는

데? 이는 동독으로 넘겨받아 분할된 13,815개의 기업 중 합병 .분할로 해

체된 기업(328개 기업)5 광산재산으로 편입된 기업(5o2개 기업)) 일반자산

으 로 편입된 기업(484개 기업)5 기타 특별기업형태 등(l47개 기업)을 제외

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사유화 등의 대상기업은 12,354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기업 중 65546개 기업은 사유화, 1,588개 기업은 재사유화5

357l8개 기업은 청산되었다. 94년 l2월 3o일 기준으로 신탁청이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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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업은 l92개 기업이나? 사유화 진행중이거나 재사유화 직전에 있는

기업 65개 등을 제외하면 비사유화된 기업은 65개 뿐이다 구

이상의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신탁청의 총 산하기업 13,815개에서 미사유

화된 기업은 65개가 남았으므로 이러한 수치에만 근거한다면 짧은 기간에

지금까지의 역사에 존재치 않았던 자신의 임무(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를 훌릉히 수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탁청이 제시

하는 투자보장액과 일자리 확보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신탁청 활동에 대

한 비판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사유화에 따른 투자보장규모가 25o65

억 DM이라고 신탁청의 통계는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중

매우 적은 일부만이 투자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신연방주(구동독)에 대한

독일의 총투자는 동일기간에 약 55ooo억 D M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28)

또한 일자리보장과 관련 신탁청은 1,487,280명의 일자리를 확보하였다고

말하고 있다.29) 그러나 신탁청이 실제적 활동을 시작한 l99o년 7월 l일

기준으로 신탁청 관리기업에 고용된 사람의 수는 4백만명을 상회하고 있

었다. 따라서 신탁청이 약속받은 일자리 1,487,280명에 신탁청이 해체에

즈음하여 발간된 마지막 자료에 나타난 신탁청 잔여 관리기업 l92개에 고

용된 65,895명을 가산하면 단지 1,553,175명만이 신탁청에 의해 확보된 일

28) Der Spiegel, Nr.51/1994, S.79.

29) Birgit Breuel, "Funf Jahre Treuhandanstalt: Ein Fazit," Das Wirtschqftsstudium, 1995

년 l월호,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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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신탁청 산하기업 현황

(단위 ; 기업체수)

o 총관리대상기업(동독으로부터 이전된 기업| 13,815

- 합병 .분할로 인해 해체된 기업 3 2 8

- 광산으로 편입된 기업 5 o 2

- 일반자산으로 편입된 기업 4 8 4

- 특별회사 형태 등 l 4 7

o 총계(사유화 등의 대상기업) 12,334

- 사유화된 기업 6 5 4 6

. 완전사유화 (6,321)

. 부분사유화 (225)

- 완전 재사유화된 기업 l3588

- 지방정부로의 귀속기업 2 6 5

- 현 소유자의 관리권 인정 45

- 청산기업 3?7l8

. 청산완료 (l57)

. 청산진행 (3,561)

o 순계(신탁청 잔여 관리기업) l 9 2

- T L G 소유회사 (26)

- 토지관리회사 (5)

- 자산관리회사 (7)

- 전문가의 감정중인 기업 등 (l3)

- 매각 진행중이거나 재사유화 직전의 기업 (65)

- 기타 (ll)

- 미사유화 기업 (65)

. 경영합자회사(63)

. 기타(2)

출전 : Treuhan由nstalt, THA Jnformationen, 1994년 l2월 마지막호(2l호)

자리이다.3o) 결국 처음에 신탁청 관리기업에 고용된 4백만명 중에서 39%

에 이르는 1,553,175명만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6l%는 일자리를 잃

30) Treuhandanstalt, 를財린 木派淸rtationen, 1994년 l2월 마지막호(21S).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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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린 것이다출

외국기업이 동독기업을 인수한 숫자는 약 86o여개에 이르며 투자보장액

은 22o억 D M에 이른다. 또한 이들이 약속한 고용보장의 규모는 l5만명

이다.3l) 이것은 전체투자보장액의 lo.7%이고 전체고용보장 규모의 io.i%

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남북한통합시 과연 우

리가 독일의 경우처럼 9o%에 이르는 국내기업의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가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동독과는 다른 산업구조 즉 북한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와 칸싸고 우수한

노동인력은 외국투자 유치의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

5 . 2 평 가

호네커정권은 동독을 경제적으로 몰락시켰고; 모드로브정부가 임박한 파

산을 모면하는데 도움을 얻으려 했던 신탁청은 결과적으로 동독의 파산집

행인이 되어버렸다. 새로운 경쟁능력을 갖춘 사회주의 창출이라는 원래

신탁청의 역할은 역사의 아이러니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러한 파산정리

도구인 신탁청은 막강한 힘을 가진 신연방주의 경제성(?)으로 흑은 신연

방주의 또 하나의 정부(Nebenregiung)로서의 역할을 하였다.32)

어했든 신탁청은 l994년 順월 3l일로 4년 lo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해체

되었다. 그리고 신탁청이 남긴 유산은 2i75o억 D M 에 이르는 천문학적

부채이고 연이자만 해도 그 액수가 l6o억 D M 에 이른다. 그리고 이 거대

한 액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零

5.2.1 구동壽 극유재상에 대할 가치 절가

동독인들은 국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실제 수십억짜리 유가증권을 분배받

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동독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부담의

대상이며5 안락의자가 아니라 죽옴의 창고였다. 당시에 사람들은 산업강국

동독에 대한 생각을 머리속에 가득 채운 채로 어떠한 경영경제적 검증도

31) Birgit Breuel, op. cit., S.12.

32) Helmut Schmidt, Han流加 fur DeutschlandCHamburg'. Rowohlt Taschenbuch Verlag

G m b H , 1994), S.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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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지 않은 숫자만 되뇌는 경우에 한해서 동독이란 국가의 값어치를 는

하고 국민은 자기가 번 만큼 받을 수 있다는 이상적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이었다출

동독시절 독일 신용(Kreditbank) 은행장이었고 현재는 베를린 소재 도이

취방크(독일은행) 지점장인 모스트(Edgar Most)는 동독시절에는 경영경제적

결정은 없識고 국민경제적 결정만이 판을 쳤고 그것을 됫받침할 자료나 통

계수치는 조작되었다고 했다출

끝없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몽상가들이 베를린에서 치울뿐인 콤비나트

의 배후에 숨겨진 사실들을 몸소 체험하고5 배분해 줄 것은 없고 오히려

보태야 할 것만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나서야 국민주에 대한 이상은 서

서히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를

신탁청과 함께 불행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른으로 자리잡았다. 왜냐하면 계획경제시절에 이미 신탁청과 같은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신탁청의 최초 고안자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

는 내각에서 순진한 대화상대자들만 상대로 자신들의 바램만 논의한 셈이

되었다.

전 연방은행장이었고 한때 신탁청의 관리위원을 역임한 절러(劃aus

K피린r)는 모드로브정권 시절 동독의 개시(준비)대차대조표를 淸89년말 기

준 총자산가치로 l조4천2백억 마르크라고 제시했다. 동독의 실질가치(순자

산가치)는 모든 채무와 예비비를 공제하고 9천2백4십억 마르크이며 그 중

신탁청이 6천2백억 마르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오판하였다(단 우편t 철도<

지방자치단체 자산> 주택회사 등은 제외됨).

당시 신탁청장이었던 로베더 (Detlev Karsten Rohwedder)는 그럴듯한 이 대

차대조표를 신뢰한 나떠지 l99o년 가을 비인(Wien)에서 있었던 한 연설에

서 신탁청의 순자산이 약 65ooo억 마르크 가치는 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공

공연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33)

l9린면 lo월에 조차도 신탁청은 3oo억 D M의 자산잉여를 예측하였다 구

그러나 l992년 lo월에 신탁청은 l99o년 7월 l일 기준의 개시대차대조표에

서 비로소 2;o9o억 D M의 적자를 계산 해냈다. <표 3>에 따르면 신탁청

산하기업의 총자산은 35lll억 DM이나 부채 l?585억 D M을 제외할 경우

33) Der S戶z를小, 1997. 2. 3, S.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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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가치는 l5525억 D M 에 불과하다

l99o년 7월 l일의 아침과 함께 동독의 국민경제는 파산지경에 이르렸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그 아침이 되기까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는 점이다. 화폐통합은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재

난을 야기시켰다. 화폐통합 이후 대부분의 동독 국영기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거의 판매될 수 없는 것이었다

화폐통합은 임금에 대해 l:l의 교환비율을 정하였다. 결국 임금이 생산

성을 초과해 지급되었기에 동독제품은 당연히 가격이 상승되었고 시장에

서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하였다. 그 결과 동독기업은 도태되었고 따라서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시장경제의 척도에 따른 평가에 의하면 대

개의 동독 국영기업은 이미 통일 오래전부터 능력이 다한 것이었다. 산

업설비는 노후화되었고 그들의 시장은 동구의 몰락과 함께 붕괴되었으며

더욱이 고용은 과고용상태였다.34)

<표 3> 신탁청의 訓시대린대조표*

(단위 : 백만DM)

린 변 대 변

o 총자산 311,136 o 총부채 491,801

- 고정자산 (172,420) - oU yl** (333,243)

- 유동자산 (138,716) (158,558)

o 적자 209,291 o 특별항목 28,626

520,427 520,427

출전:THA, Anhang w r DM-EroQnungsbilam w m 1990. 7. 1, , 1993.101?. S.2.

* 동독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현황을 정확히 시장가격으로 산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D M 대차대조법 36조는 이에 대한 배려로 l99o년 7월 l일

기준의 DM개시대차대조표를 나중에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증명된다면

늦어도 신탁청의 해체일, 즉 l994년 l2월 3l일까지는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4) 1989년 기준으로 서독의 경우 전체인구중 48%가 직업활동인구였으며, 동독의 경우는 6o %

였다. 따라서 서독기준으로 계산하면 동독은 약 l9o만명이 과고용되었고, 과고용된 인력은

대부분 여성노동력이었다, 설령 서독과 다른 인구구조를 감안하더라도 동독의 경제는 명백

히 과고웅상태였다.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oln, Zahlen zu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K6\n'. Deutscher Instituts-Verlag GmbH,

1992), Tabel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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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출 예비비는 신탁청의 활동을 위한 제비용 즉 사유화 .경영정상화 .청산을 위한 비용 및

채무청산기금의 이자 지급을 위한 비용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구

5.2.2 친학출의 결상서 를꼭 및 평가35)

신탁청은 해체와 함께 2575o억 DM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남겨 놓았

다. 다음의 <표 4>에서 보듯이 l994년 l2월 3l일까지의 신탁청 순수활동

으로 인한 부채는 l9294억 DM이다. 왜냐하면 2975o억 D M의 총부채 속에

는 신탁청이 넘겨받은 구부채 8oo억 D M 과 화폐통합에 따른 조정부채

l5o억 D M 그리고 신탁청의 후속기관에 의해 야기될 부채 45o억 DM이36)

계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

신탁청의 활동에 따른 총지출액 l97ll억 D M 중 경영정상화 .사유화 .청

산 등에 따른 주요활동지출액은 l5258억 DM이다. l992년까지의 주요활

동지출액37) 453억 D M 중 경영정상화 비용은 254억 D M으로 56%를 차지

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정상화의 과도한 비용은 신탁청이 처음부터 표방

한 t사유화가 최선의 경영정상화 방법5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영정상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을 염려해 신탁

청은 경영정상화보다는 사유화 우선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반박될 수 있다출

<표 4>에 93년과 94년의 주요활동지출액의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

로 정확한 언급은 어려우나 앞에서 논하였듯이 93년과 94년은 신탁청이

초기의 사유화 우선정책에서 경영정상화정책으로 궤도수정.을 하였으므로

최소한 9o년부터 92년까지의 경영정상화지출/주요활동지출 비율인 56%를

유지하였다고 가정한다면(아마도 그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93년과

94년의 주요활동지출액 8o5억 D M 의 56%의 45o억 D M 이 된다. 이를 통

해 신탁청활동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즉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

하였듯이 신탁청의 t경영정상화 우선정책9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왜

35) 졸고, 앞의 논문, PP.312-315.

36) 신탁청 후속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추정치임 구

37) 경영정상화 .사유화 .청산부문이 주요활동지출액의 87.6%로 이 부분 지출의 대분을 차지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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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탁철의 추입 .지출 내역서

(단위 : 십억DM)

99o하반기 1991 | 1992 1993 | 1994 11990-1994

o 총지출액 5.9 | 27.6 41.2 | 46.6 | 49.8 1 171.1

- 주요활동지출액 1.5 | 16.8 27.0 | 34.1 46.4 | 125.8

. 경영정상화 1.3 | 13.2

. 사 유 화 0.1 | 1.1 1 4.6

. 청 산 0.0 | 1.0 1 7.5

- 법적 의무이행을 4.4 | 10.8 14.2 | 12.5 3.4 | 45.3

위한 지출액

o 총수입 액 1.6 | 7.7 1 11.6 8.5 | 12.3 ) 41.7

- 사유화 수익금 1.5 | 7.4 9.5 | 4.0 5.9 | 28.3

o 신탁청의 순수
4.3 | 19.9 | 29.6 1 38.1 37.5 | 129.4

활동에 따른 적자

o 총적자액 39.4 | 106.8 | 168.3 | 230.0** 1 275.0**

출전 : Tagesspiegel, 1994. 12. 30.

* 언급없음

찰 崙 추정치임

냐하면 <표 5>에서 보듯이 l992년 ll월 기준으로 신탁청의 산하기업체

12,515개 중에서 비사유화된 기업체는 단지 259l3개 뿐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회생능력이 있는 따라서 경영정상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은 이미 사유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92년까지의 경영정상화를 투입

된 비용 254억 D M 의 2배에 이르는 45o억 DM(추정치임)을 93년과 94년

양년간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출했지만 남아있는 기업들의 회생능력이 부

족하였기에 투입에 비한 산출 즉 효을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

서 전문가들이 신탁청의 경영정상화 우선 정책이 너무 늦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만약 신탁청이 처음부터 6선 경영정상화<

후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급격한 실업률과 같은 동독경제의 몰락

이 지금같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어했든 신탁청이 남긴 유산은 국민들이 수십년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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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물론 부채의 일부는 남은 재산을 통해 보전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평가가 매우 어렵다. l994년 말 기준으로 경영참여

회사gMGB)가 사유화 해야 할 6o여개의 기업은 대개 규모가 작아 여기

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연방재무성은 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수

입을 기대하고 있다. 120,000여개의 자영영업장과 주택 중에서 현재

80,000여개는 신탁부동산(TLG)의 소유하에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판

매 수익금 l55억 D M 중에서 단지 2o억 DM만이 신탁청의 부채경감을 위

해 쓰여졌다. 그러나 남아있는 부동산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다. 왜냐하면 좋은 장소에 있는 가치있는 부동산은 이미 매각되었기 때

문이다. 현재 신탁부동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농지에 있는 주

택이거나 수익을 위해서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영업장이기 때문이다 準

이것은 토지매각 및 관리회사(BVVG)가 갖고 있는 농경지에도 똑같이 적

용된다.

<표 5> 신탁청의 산하기업 현황(1992. 11 기준)

(단위 : 기업체수)

o 총 산하기업

- 합병.분할로 인해 해체된 기업 l 2 7 9

- 임야로의 이전 기업

- 광산소유권으로 이전 기업

o 사유화된 기업

- 완전 사유화

- 대부분 사유화

- 일부 사유화

o 완전 재사유화 기업

o 지방정부로의 이전 기업

o 현소유자의 관리권 인정

o 청산기 업

청산완료

청산진행

o 미사유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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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Treuhandanstalt, Monatsinformation der THA, Treuhandntalt Zentrales Controlmg, l992 .

11.30, S.6.

5 . 3 인학營리 정의 후출기 황

신탁청은 l994년 l2월 3l일로 해체되었지만) 신락청의 후속기관이 잔여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다. 그 주요업무는 체결된 사유화 관련계약의 감독

과 잔여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잔여과제는 다음의 5개

후속기관에 의해 처리된다. 즉 통일에 따른 특수과제처리청(BVS), 토지

매각 및 관리회사(BVVG), 경영참가회사(BMGB)와 신탁부동산회사(TLG),

전산처리 및 정보지원회사(DISOS)가 그것이다 를

이러한 잔여업무 중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유화 계약의 이행여부 감

독문제이다. 계약의 이행과 관련 제기될 수 있는 것이 계약의 재협상이

다. 계약 재협상의 필요성은 계약내용의 구체화 . 계약수정의 객관적 필

요성 .계약의 허점보완 .계약해석에 대한 견해차이 .사유화된 기업의 경

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것이다.38) 결국 신탁청은 해체되

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기만 하다

6 . 남 북 한 통일시 사 유 화 를 위 한 교 훈

통일독일의 체제 전환 .통합에서 나타난 사유화 경험으로부터 우리

의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즉 통

일의 방식이 과연 독일식 흡수통일처럼 이루어질 것인가를 먼저 규정

해야 할 것이다 譽

독일의 통일은 개략적으로 계획경제의 붕괴 즉 동독의 붕괴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시말하면 민의에 의한 평화적 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적

선거절차(1990.3.18)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고 표면적으로는 양독

정부의 협상에 의해 통일안이 마련되어 조인되고 양독 의회가 이를 승

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있다 출

그러면 남북한 통일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남북한

38) 94년에 있었던 2,5oo건의 계약재협상에서 신탁청은 8o%는 원래의 계약내응을 지킬 수 있었

다고 한다. 결국 2o%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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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화의 미성숙은 논외로 하더라도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나

국제정세를 미루어 추측하건데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남북한 합의에

의한 점진적 통일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39) 결국

언제일지 예상하기 어렵겠지만 북한의 체제특성상 붕괴에 따른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개연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

한 정치적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독일 사유화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얻

을 수 있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출

6.1 낭복營 臺일시 사유화출도 :정전주의의 營刻와 대않으로서 충꼭요법

4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사유화 진행속도는 체제전환 속도와 맞

물려 있다. 여기에서는 커다란 의미 차이 없이 한반도 통일시 사유화

속도와 관련 점진주의 및 충격요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보기로 하자 출

점진주의를 취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주민의 남한으로

의 대량이동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자신의 법체제 안에서 주거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이를 강제하는데 체제내적 모순이나 갈등이 적어 실

효성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시 일각에서 주장되는 "한시

적 이주의 자유 제한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 전역을 경제특구"로 한다

는 대안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경제이론에 충실한 현실을 벗어난 주

장일 가능성이 높다 출

점진주의의 논거는 노동시장을 인위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국경폐쇄로 분단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법적 규

제를 통해 남한에 취업한 북한 노동자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

문이다. 또한 경제특구 등의 제도를 승인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의 문

제이다. 남한 정부 단독으로 북한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이러한 초헌

법적일 수도 있는 법안을 반쪽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까? 사실

39)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는 Foreign Affairs 3/4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통한 한국과의 통일이라는 전제는 잘못된 것으로 환상이며 북한의 붕괴가능성이 더 3 .

다고 하며 또한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수록 군사적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Nicholas Eberstadt, "Hastening Korean Reunification," Foreign A廊wrs,

March/April, 1997, pp.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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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진주의에 의한 인위적 분단은 개혁의 과실이 늦게 나타남으

로써 북한 주민과의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야기시켜 차라리 통일 이

전의 분단상태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북한내에 기존 체제

수구세력이 온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최악의 경우 또 다

른 분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출

국경폐쇄와 노동시장의 법적 규제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데

소웅되는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기보다는 충격요법에 따른 비용을 부담

하는 것이 이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점진주의 채택을 위한 제도 시행

시 수반되는 직접적 비용과 이에 따른 남북간 갈등에 수반되는 정치 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점진주의는 너무도 부담이 큰 정책이 될 여

지가 많다. 또한 식량난5 에너지난? 외환부족 등으로 표현되는 나락으

로 떨어진 북한경제의 현실은 점진주의에 의한 부분적 처방에 의존하

기보다는 충격요법에 의한 전면적 체제전환 요법이 타당할 것으로 여

겨진다. 점진주의에 의한 장기적 전환의 과실을 기다리기에는 북한 경

제의 현실이 너무도 피폐해 있기 때문이다 출

물론 충격요법에 따른 폐해5 즉 기업도산과 대량실업은 피할 수 없

고 이에 따른 비용도 막대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동서독 통일비용 만큼

천문학적 비용이 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통일 직전 독일은 고료

도의 복지사회국가였고 그 상태를 동독에까지 연장하려면 예산의 됫받

침이 뒤따라야 했다. 게다가 동독의 임금을 서독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 그 수준은 동독 노동자의 생산성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실

업 .인플레이션 .예산압박 등에 시달려야 했다.4o) 따라서 우리의 경

우 독일과 같은 충격요법을 취하더라도 독일식의 t사회적 시장경제?에

수반되는 재정부담과 기타 엄격한 제약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한국은 이로부터 기묘하긴 하지만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다.

실제로 독일연방경제성이 추산한 자료에 의하면 l99l년부터 l996년

사이에 서독 정부에 의한 신연방주의 지원액이 l조l천7백억 DM(한화

약 6백4십3조5천억원)에 달하였는데 그중 명백하게 드러난 사회보장

40) NichoJas Eberstadt 저 .주명갑 역, r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J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4), pp.2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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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약 36%에 달하였다.4l) 어됐든 상기에 기술한 점진주의 한계와

충격요법의 장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한반도에 독일과 같은 통일의 기

회가 온다면 독일과 같이 t경제의 해가 아닌 정치의 해'가 될 것이 분

명하므로 체제전환 속도에 있어 점진주의보다는 체제통합의 즉각적 효

과가 큰 충격요법이 정치가들로부터 선호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찰

6.2 남복營 醫일시 사유화정碑 :사유화방만과 경정정상화방만 사이의 奮금臺

독일의 경우 4장 2절에서 논하였듯이 사유화 정책은 <사유화가 최선

의 경영정상화 l 사유화를 위한 경영정상화 # 적극적 경영정상화 정

책5으로 3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경은 신탁청의

이니시어티브에 의한 적극적 변화가 아니라 정치권이나 여론의 압력에

의한 결과였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초기단계에서 사유화 우선정책을

취한 것은 민간분야의 역동성과 창의력을 통해 동독경제를 활성화시키

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였지만 신탁기업에 대한 D M 대차대조표가 작동

되지 않았고 관련 통계수치 부족으로 적극적 경영정상화 정책을 취하

는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유

화 우선정책은 능동적 정책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수동적 적응의

결과였다 출

6.2.1 사유화발많을 위營 理템

위와 같은 상황은 남북한 통일시에도 그대로 재현되리라고 생각한

다. 사유화 우선 방법은 최적 검증기능이라고 생각되는 시장기능을

통해 신탁기업을 경제원칙에 충실하게 사유화하고 동시에 신속한 사유

4l) 독일 연방경제성은 유럽연합의 지원을 포함해 서독지역의 주정부 등 서독정부로부터 동

독지역으로 지원된 금액은 l조l천7백억 D M으로 추산하였고 동독지역으로부터의 세금

과 행정제수입 2,7關억 D M을 공제한다면 약 9,ooo억 DM이 흘러 갔다고 하였다. 이의

내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지원 .생활환경 개선에 2,7oo억 DM, 신탁청과 신탁청 후속

기관의 예산 l,25o억 DM,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2,5oo억 DM, 사회보장 . 2z

동시장지원으로 4,2oo억 D M 등이다. Handelsblatt, 1996. 10. 2, S.7.

5 l



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량실업의 야기라는 충격요법

의 가장 큰 문제점을 노출시킨다. 이러한 대량실업은 북한의 경우 다

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한계고웅을 넘어서는 과고용된 여성인력을 중심

으로 우선 실업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특수한 예로는 다른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 인구에 대한 군인비을이 높아 이로부터의 실

업이 클 것이고 이들의 연령이 절어 이동성이 높으므로 한국으로의 이

주경향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출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한 사유화정책이 요구되는 바 독일처럼

초기 단계에 사유화가 최선의 경영정상화라는 방안을 취해 고용안정정

책을 민간에 일임해서는 대량실업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이동을 막지

못할 것이다. 결국 사유화정책을 다양화시켜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며 경영정상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해 실업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남북통일시 시급히

취해야 할 것은 북한 국유기업에 대한 평가이다 출

사유화방안과 관련 우선 작은 사유화라고 불리우는 호텔 .레스토

랑 .국영상점 등을 대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쉽게 사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제도 등의 장치를 갖추어 이들이 북한지역으로부터 유리되

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작은 사유화부문은 사유화

초기에 이미 광범위하게 사유화되었다. 소기업 사유화의 경우 독일에

서도 실효를 거둔 M B o 방안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업의

소유권을 경영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북

한 주민에 의한 기업인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북한지역 중소기업 육

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전체 신탁기업의 약

2o%를 그리고 사유화 대상기업의 4l%를 M B o 방식에 의해 사유화하

였다.42) M B O 로 사유화된 구동독 중소기업의 도산율은 2%로 새로 생

긴 중소기업의 도산율 lo%보다 크게 낮으며 고용면에서도 훨씬 많은

고용을 창출하였다.43) 대기업 사유화의 경우 말생 많은 2자간 협상보

다는 지버트 박사가 제시한 2단계 경매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제 1

단계에서는 잠재적 입찰자에 대한 정보5 이들이 제시하는 구매가격? 고료

용보장 및 투자동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5 제 2단계에서는 구매계

42) Treuhandanstalt zentrales Controlling, Monatsinformation der THA, 1994. 9. 30, S.9.

43) 정형곤, 앞의 논문,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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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예를 들면 투자 및 고용동의와 관련한 내용은 완전히 세부적으로

정하고 구매가격만 히정으로 남겨놓는 단계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고용과 투자에서 동일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된다 찰

사유화 방안과 관련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배울수 있는 것은 고웅안

정과 투자약속액을 포기함으로써 차라리 보다 높은 매각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실현되

기 어려운 고용약속과 투자약속으로 사후협상이 난항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이의 감독을 위해 장기간 인력배치와 노력이 요구되었다 를

오히려 투자약속이나 고용약속을 부과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높인다면

투자자의 적극적 위험부담 인수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더 커지고 사

유화 수익금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실업의

부담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므로 이런 방식의 사유화 대상기업은

회생가능성이 큰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 제

한되어야 할 것이다 聾

6.2.2 경영정상화방않을 위營 理인

경제구조조정을 사유화방안에만 의존할 경우 대량실업으로 인한 경

제적 비용과 정치 .사회적 비용이 막대해져 경제적 측면에서나 정치 譽

사회적 측면에서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찰

독일은 사유화 과정의 초기단계에서 사유화가 최선의 경영정상화라

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량실업을 야기하였다. 신탁청의 사유화 실

적에 나타나 있듯이 신탁청이 대량실업에 따른 정치권과 여론의 압력

으로 경영정상화 정책으로 돌아섰을 때에는 이미 회생가능한 기업은

거의 사유화되었고 이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야기되었

다. 따라서 나중에 신탁청 관리하에 있는 기업들은 회생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경영정상화 비웅은 증가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경영정상화의 효을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출

이에 근거해 전문가들은 신탁청의 경영정상화 정책이 너무 늦었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처럼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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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 우선전략을 추진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경영정상화

가 최선의 사유화방안이라는 전략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 통

일시 북한의 기업은 결점된 상품시장5 경쟁력 부족상품5 노후화된 산업

시설5 경영능력 부족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즉각적

사유화보다 정부지원을 통해 먼저 경영정상화한 후 사유화하는 것이

대량실업도 방지하고 사유화 수익금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

물른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의 재원이 문제될 것이다. 그러나 즉각

적 사유화를 통해 야기되는 실업에 대해 정부가 노동시장 개입을 하게

될 때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을 차라리 경영정상화 지원금으로 사용

하는 것이 투자효과도 높이고 실업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것이다.

경영정상화방안 추진과 관련 독일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이를

위한 효과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시 적극적 경영정상화방안을 취할 경우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44)

i ) 투명성 : 지원은 공개적이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함 출

ii) 규칙엄수 :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결정에 자의적 요소 배제

iii) 동기부여 : 지원은 기업으로 하여금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측면

에서 이루어져야 함출

iv) 조건제시 : 지원에 따른 기업의 경쟁능력 제고를 명시해야 함 출

v ) 기한제약 :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기간을 명시해야 함 출

vi) 예산통제 : 경영정상화를 위한 예산은 국가예산 속에서 통제를

받아야 함 를

vii) 책임면제 : 기업활동에 따른 손실이나 보증 등에 대해 국가는 어

떤 구속도 넘겨 받아서는 안됨 출

vii') 지원제약 : 방만한 지원은 금지

ix) 중립성 :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이 사유화를 저해해서는 안됨 출

물론 이러한 경영정상화 방안은 모든 기업이 대상이 아니라 명백히

44) Karl Lichtblau, op. cit., S.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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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출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텔로는 신탁청에 의해 추진된 경영합자회사

(Management KG)와 작센주에 의해 제안된 ATLAS-Modell, 데클렌부르

a-포어폼메른주에 의해 제안된 Anker-Projekt 등이 있다. 경영합자회

사는 경영정상화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영자의 책임아래 lo~l5개 신

탁기업을 합자회사로 통합하여 경영정상화를 시도하며 기업능력이 제

고되었다고 판단하면 사유화하는 것을 말한다. ATLAS-Modell은 기업

가와 노동조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역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주

정부가 선정하고 신탁청에 경영정상화를 신청하여 주정부와 신탁청이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당사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어 관계자 모두가 열의를 갖고 노력

을 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찰안이다 출

7 - 결 른

동구권의 몰락에서 보듯이 체제내적 모순의 집적은 붕괴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동독의 경우 여타 사회주의체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체제

모순의 토대에는 계획경제와 국유재산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화려한 미사여구에 의해 포장된 국유재산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것

은 수익은 개인이 향유하나 비웅은 사회가 부담할 때 우려되는 문제를

잘 보여주었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인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은 이익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므로 가능한 적게 일하고 많이 먹으려

한다."는 명제를 입증하였다. 결국 사유재산의 경제적 기능인 동기부여
?

자동조절기능? 분배기능 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문

제?주인의식 결여로 동독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시켰다 출

그리고 계획경제의 <가격부재)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기능을 행정

당국의 결정으로 대체함으로써 경제전반에 걸쳐 비효을성을 야기시켜

동독을 붕괴시켰다 를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도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대비

해 세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세부대책은 화페통합과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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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어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며 통일기금 조성방안 등 통일비웅의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출

우리의 경우 막대한 통일비용과 급격한 혼란을 우려해 점진적 통일

을 선호하지만 통일비용이 분단의 지속에 따른 정치 .경제적 비용보다

결코 크지는 않을 것이며 통일비웅은 어느 시점에선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분단이 길어질수록 분단비웅은 분단비용대로

늘어나고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커짐에 따라 통일비용도 상승하를로

분단이 유지될 수록 통일의 지연에 따른 정치 .경제적 비용이 신속한

통일에 수반되는 비용을 점점 더 상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통일비용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통

일비웅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가져올

것이다.

북한의 붕괴에 따른 남북한 통합시 통일독일의 사례는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후발주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통일의

비웅과 혼란의 최소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체제전환

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유화는 독일의 예에서 많은 교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출

독일의 통일은 결코 통일을 부르절지 많으면서도 통일의 기회가 왔

을 때 독일인 모두가 지혜롭게 대처한 결과였다. 독일은 급작스런 통

일을 예측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역사의 기회

를 놓치지 않았다. 남북한의 통일도 남북간 합의를 통한 점진적 통일

보다는 북한의 붕괴에 의한 통일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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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신탁관리청 연표

[1989]

1989. 10. 9 라이프치히에서 7만명 시위> 犯우리가 인민이다計라고 외침準

l989. 10. 18 Honecker 평의회 의장직 상실

Egon Krenz 당서기 취임

1989. 11. 8 동독내각 총사퇴> 개혁파 Mo諒ow 수상 취임

1989. 11. 9 동독정부? 동서독 국경 및 베를린 장벽 개방

1989. 11. 17 Mo諒ow 정부성명에서? 경제개혁 선언

1989. 11. 20 라이프치히에서 25o만명 시위> 독일통일 플래카드 등장

1989. 11. 28 Kohl 서독총리 통독 3단계 lo개항 발표

1989. 12 3 Krenz 동독서기장 사임

[1990]

1990. 1. 6 합작투자법 초안? 동독 각료회의에 상정(외국인 지분한도 49%)

1990. 1. 18 모드로브 동독수상? 원탁회의 대표들과 3.l8 총선 결정

1990. 2. 1 모드로브 동독수상? 통독 4단계 방안 발표

1990. 2. 7 서독 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독일통일위원회T 내각에 설치

1990. 2 . 12 (연합 9ol) 인민재산 관리목적의 신탁회사 설립안을 원탁회

의(Runder Tisch)에서 제안

1990. 2 . 13 양독 수상) 본회담에서 통화동맹 창설 합의

1990. 3 . 1 동독 각료회의? 인민소유재산의 신탁관리를 위한 기관(신탁

관리청) 설립 의결

신탁청 장(Ur-Treuhandanstalt)U] Peter Moreth 임명

인민소유 콤비나트와 영업장 및 시설의 합자회사로의 전환

을 위한 규정 제정

1990. 3 . 15 동독 각료회의) 신탁청 정관 의결

신탁청의 소재지 :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동독의 행정구역

에 따라 베를린 및 동독지역에 l5개 지사 설치

1990. 3 . 18 기민당)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 승리. 4주 후에 메지에르 대

연정의 수상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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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4.24 양독 수상? 본회담에서 7월 l일 통화동맹 합의

1990. 5. 16 연방정부 및 주정부T 동독경제의 부흥을 위한 (독일통일 기

금T설립(규모 : l천백5십억 D M )

1990. 5. 18 동서독간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제l국가 조약) 서

명

1990. 6. 8 드 데지에르(de Maiziere)정부, 1990. 7. 1부터 동독기업의

유한회사(Gmb理) 및 주식회사(AG)형태로의 전환허용 의결

1990. 6 . 17 동독의회) 동독을 해체하고 통일한다는 안건 채택

1990. 6 . 料 양독 의회) (화페 .경제.사회통합 조약) 비준

1990. 7. 1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제l국가 조약T 발효

1990. 7. 4 동독 각료회의 ,Detrlev karsten Rohwedder를 신탁청 관리

위원회의장에 임명

1990. 7. 15 Rainer Maria Gohlke 신탁청장에 임명,Peter Moreth 해임

1990. 8.19 바이츠체커 서독대통령 )l2월 2일을 전독일 총선일자로 발표

1990. 8.20 Gohlke 사임,Rohwedder 후임으로 선임

1990. 8. 23 동독 인민의회? lo월 3일 서독에 통합하기로 결정

1990. 8. 29 Kau撚of 주식회사 사장 Jens Odwald, 신탁청 관리위원회 의

장에 취임

1990. 8.31 독일통일조약 서명) 신탁법의 연방법으로의 편입

1990. 9 . 13 Rohwedder, 인민의회에 제l차 보고 :8,000개 기업중 7)ooo

개를 유한회사(GmbH) 또는 주식회사(AG)형태로 전환 )

신탁청? 거대한 업무에 직면하였음을 천명

1990. 9. 20 양독 의회? 통독조약 비준

1990. 9. 29 통독조약 발효

1990. 10. 2 동독 인민의회) 독일민주공화국의 소멸을 공식 선언

1990. 10. 3 독일통일t 동독이 서독기본법의 호력템위로 편입

1990. 10. 4 신탁청? l5개 지점의 새로운 책임자 임명 ;동일자로 구신

탁청 대외지사(AuBenstellen)의 권한을 해지 ; 지점

(Niederlassungen)-U- 1,500명 미만 신학기업의 업무 인수

1990. 10. 5 연방정부? 신탁청 관리위원회 이사 임명

- Hermann RappedG Chemie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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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rst K6h1er(연방재무차관)

- Dieter von Wurzen(연방경 제차관)

1990. 10. 6 국영관매회사(理o)의 사유화를 위해 신탁청 자회사 상점사유화조합

(Gesellschaft zur Pnvatisierung des Handels) 설립

1990.10.10 Mercedes Benz 주식회사, Ludwigsfelde 소재

Ifa-Automobilwerke에 투자 결정

1990. 10. 15 BASF, Schwarzhide 화학공장 인수

1990. 10. 18 Volkswagen과 츠비카우의 모젤에 있는 공장 개축에 관하

여 기본합의

신탁청내 시민의 전화 설치

1990. 10. 22 경제연구소 추계 경제동향분석에서 신탁청 업무중 기업 경

영정상화 업무의 분리 건의

1990. 10. 24 연방하원; 예산위원회내 신탁청 소위원회 설치

1990. 11. 16 신탁청 관리위원회> 기본업무계획에 관한 지침 의결

1990. 11. 22 Rohwedder 청장 (올해의 경영자>로 선정

1990. 11. 26 신탁청 최초의 고시에서 동독 국영판매회사중 8?5oo개 상

점과 2?5oo개 음식점이 사유화 대상으로 선정? 나중에 6?ooo

개 상점 추가; U 11,000개 동독 국영판매회사가 사유화되

거나 계약 완료

1990. 11. 28 연방정부> 관리위원회 이사 추가 임명

- Heinz-Wemer Meyer (독일노조총연맹 위원)

- Roland Issen(독일사무노조 위원)

- Horst K1aus(독일금속노조 위원)

1990. 12. 2 콜?최초의 통일독일 하원선거에서 승리

1990. 12. 3 Henkel, 세제공장 Genthin 매수

1990. 12. 18 신연방주 5개주 주지사 신탁청의 관리위원회 이사 겸임(단 J

베를린의 경우 재무장관인 EImar Pieroth7t- 1991. 3. 8부터

신탁청 관리위원회 이사 겸임)

[1991]

1991. 1. 3 사유화 실적 : l99o년중 약 5oo개 기업 및 사업장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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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 게 매각됨 출

1991. 1. 22 신탁청; 신탁부동산회사 설립 의결

1991. 2. 8 신탁청5 약 28o억 D M 보조금 인수

1991. 3. 6 신탁청장 Rohw피derUb' Thuhngen주지사 Josef Duchac?!: Zeiss

Jena지분 80%i1- Carl-Zeiss-Stiftung Jena 재단에게 양도

하는 문제와 신탁청이 채무를 인수하는데 합의(재단은 주

정부에서 관리)

1991. 3. 14 수상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 동독 재건을 위한 협력원칙 합

의

연방정부 .새로 편입된 5개 주정부와 신탁청간 신탁 .경제

각료회 의신설 결정

1991. 3. 18 신탁부동산회사(TLG) 설립 계약 서명 ; 1,000필지의 토지

매각 시작

1991. 3. 27 Rohwedder 청장? 신탁청 임 .직원에게 lo개항의 r부활절

서신(Osterbhef)J 발송

. 신속한 사유화) 확고한 기업 경영정상화) 신중한 청산

1991. 4. 1 Detlev Karsten Rohwedder 청장, Diisseldo친 자택 서재에

서 피살

1991. 4. 8 베를린 기업거래시장 개장

신탁청 이사회) 사유화 .기업설립 .기업해체 업무의 간소화

의결

1991. 4. 13 독일 노동조합총연맹 (DBG) .독일 사무원노동조합(DAG) .

신탁청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공동선언

1991. 4. 23 Birgit BreueK여 ) 신탁청장 취임

1991. 4. 24 상점사유화조합) 국영호텔을 1991. 6말 사유화 완료

l991. 5. 3 U 3,000개의 농업기업) 기채신청서를 신탁청에 제출

1991. 5. 17 신탁청) 신탁기업에 대해 사원교육관련시설을 감축하거나

폐쇄하지 말 것을 촉구

1991. 5. 23 신탁청? 제l차 MB o회의 개최

1991. 6. 4 유럽공동체(Eu)) 신연방 지원 약속

1991. 7. 4 동독 화학공업의 중심지인 로이나 .부나 .비터펠트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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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종합계회 수립

1991. 7. 16 신탁청; 기업실적 검사 및 감독위원회의 자격검사 시작

l991. 7. 17 새로 편입된 주정부와 노동조합 그리고 경영자연맹 및 신탁

청간 고용촉진을 위한 회합에 대한 기본합의 의결

1991. 7. 30 동독 국영찰매회사(Ho)의 사유화 작업 종료 : U 30,000개

의 국영판매회사 소속기업중 22>3關개 기업의 소유주가 바

절

l991. 8. 1 U 1,400명의 구동독출신 경영자가 1990. 9 이후 해고됨. 신

탁청장 Birgit Breuel은 해고사유를)

i ) 경영층의 수가 너무 많음情oo명)

ii) 전문능력 결여(4oo명 )

iii) 과거의 정치적 부당행위 (4oo명)

iv) 기타 횡령 등 범죄 관련(loo명)

1991. 8. 犯 신탁청 이사회; 내부규칙 결의 : 신탁청 사유화 대상을 직

원이나 그 친인척이 인수할 때는 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아

야 한다는 내웅

1991. 9. 19 犯경의 신탁청 직원? 구 동독에서 비 경찰활동을 사유로

가욱관청 (Gauck-Behorde)의 통보에 의해 해고

1991. 9. 24 베를린에서 제2차 M B o회의 개최

1991. 10. 23 독일 금속노조(IG-Metall)위원장 Franz Steinkuhler, 신탁청

해체 및 지역별 기업지주회사 설립 제안

1991. 10. 30 신탁청 이사회) 새로이 편입된 5개 주정부에 기업해체에 관

한 조기 통보체제 약속

1991. 11. 6 D M개시 대차대조표 및 기업능력 평가 : 신연방주 기업의

7o%는 경영정상화 가능

1991. 11. 8 Carl Zeiss Oberkochen, Carl Zeiss Jena 유한회사의 경영권

과 5 l % 지분 인수

1991. 11. 21 베를린 주정부) 신탁청으로부터 국가안전기획부의 관사로

사용되련 67채 연립과 l53채 단독주택을 포함한 7t945채 주

택 인수

1991. 11. 22 독일인터호텔 주식회사를 약 25억 D M 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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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2. 7 신탁청 관리위원회 , Hennigsdo피와 Brandenburg 소재 철강

회사의 Riva에 대한 매각 승인

1991. 12. 31 사유화 실적 : 신탁청. 5,210개 기업을 개인투자자에게 양도

; 신탁부동산회사, 6,052개 부동산의 사유화 및 8T344헥타의

농지 사유화

[1992]

1992. 3. 10 신탁청 관리위원회> 조선소 사유화에 관한 국제적 해결 방

안 승인

. hlTw 조선유한회사(MTW-Schiffswerft GmbH), Brmo-

Vulkan Gmppe에 매각

- Neptun-Wamow 조선유한회사) 노르웨이 Kvaemer-Gmppe

에 매각

1992. 3. 18 Frankfurt/Main에서 MB o회의 개최 : 평균 5개의 신탁청

기업중 l개 기업은 자사 종업원이 기업 인수

1992. 3. 25 Birgit Breuel 신탁청장 (올해의 경영인>으로 선정

1992. 3. 26 신탁청 및 독일 동부경제위원회> 베를린에서 24개 중부 .남

부 .동부유럽국가의 3oo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유화 회의

개최

1992. 4 . 24 토지 매각 및 관리 회사 설립; 신탁청) 독일 이주 및 연금

은행(본)T 농업 연금은행 (프랑크푸에르)) 농업신웅은행 (바템

뷔어템베르크) 칼스루에)이 각각 25%색 참여)

1992. 5. 2 최초의 Management K G 설립

1992. 5. 19 신탁청) D E F A를 프랑스 cGE사의 독일 현지법인에게 매각

를정
1992. 5. 21 신탁청과 노동조합>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새로운 기본틀 합의

1992. 6. 30 15개 신탁청 지점중 최초로 Schwehn 지점 업무 종료

1992. 7. 3 독일 연방하원T 신탁청에 대해 '92-'94년중 매년 3oo억 D M

범위내 기채 승인

1992. 9. 4 삼성> 베를린소재 텔레비젼 브라운관 공장 인수

1992. 10. 1 신탁청 생필품부문 이사진 사유화 업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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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0. 5 구동독 관공서 건물 매각 : 신탁청장과 Meisner 베를린 경

제장관 베를린에서 관공서 건물 매각을 위한 최초 행사 개최

1992. 10. 15 신탁청 ) DM개시대차대조표 제출; Theo Waigel 재무장관 )

신탁청은 약 2?5oo억 DM부채를 릴어진 채 업무를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

1992. 12. 3-5 신탁청? 라이프치히에서 "made in Germany"라는 명칭의

박람회 및 회의 개최

1992. 12. 16 신탁청 서어비스부문 이사진 사유화 업무 종료

1992. 12. 31 사유화 실적 : T92년말 현재 신탁청, 11,043 기업을 개인투

자자에게 양도) 이 밖에 10,311필지 부동산 및 27,807헥타

농업용지 매각

[19931

1993. 2. 10 연방 재무장관 Waigel, '동부부흥계획이 성공?임을 천명

1993. 2. 17 3개 관리합자회사(Management KG ) 추가 설립

1993. 3. 10 신탁청 5 5년만기 신탁채 발행

1993. 3. 25 토지매각 및 관리회사) 공공소유의 삼림지역 공고 개시

1993. 3. 31 신탁청과 IG Chemie -Papier -Keramik간 고용촉진법관련

조치에 관한 합의

1993. 4. 8 상 .하수도 기업의 지방정부로 이전

1993. 4. 14 Jens Odenwald 신탁청 관리위원회 의장 사임

1993. 7. 1 신학청의 계약관리에 관한 직제 변경 시행

1993. 8. 26 신탁청 운수부문 이사진 사유화 업무 종료

1993. 9. 13 Dessauer 가스기기 공장 사유화

1993. 9. 15 신탁청 뉴욕사무소 업무 종료

1993. 9. 30 신탁청
)

- l3T2린개 기업 완전 사유화

- 35,000헥타의 농업 및 임업용지 매각

- 총매출액 447억 D M

- 1,824억 D M 투자 확보

- 1,492,813명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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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하원) 사민당(spD)의 제안에 의해 신탁청에 대한

하원조사위원회 구성 가결

1993. 10. 20 독일 연방하원> 신탁조사위원회 제l차 회의 소집(위원장

Otto Schily)

1993. 10. 2 7 독일 연방내각T 주요 업무 종결에 따른 신탁청 재편계획 승인

(l994 여름까지 신탁법 개정안 입안 계획)

[1994]

1994. 4 . 29 독일 연방하원 예산위원회? 신탁청의 후속기관으로 (통일에

따른 특수과제 처리청?U1 1995. 1. 1부터 신탁청의 잔여 업

무를 처리한다는 법안 가결(주 업무는 사유화계약 이행 감독)

1994. 12. 3 1 신탁청 해체(총부채 2)75o억 D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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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신탁관리청 후속기관

신탁청은 l994년 l2월 3l일로 해체되었지만> 신탁청의 후속기관이 잔여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다. 그 주요업무는 체결된 사유화 관련계약의 감독

과 잔여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잔여과제는 다음의 5개

후속기관에 의해 처리된다. 즉 통일에 따른 특수과제처리청(BVS), 토지

매각 및 관리회사(BVVG), 경영참가회사(BMGB)와 신탁부동산회사(TLG),

전산처리 및 정보지원회사(D謠os)가 그것이다.(아래에서 통계수치는 특별

히 표기하지 않는 한 1995. 1월 기준임)

1 . 署일에 따臺 壽수과理처리정

(BVS : Bundesanstalt fu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l995년 l월 l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Bvs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31,600

건에 이르는 사유화계약의 감독 .관리이다(BVS Eeport, 95년 2호). 고용

보장과 투자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해 B v s는 정기적으로 감독한다. 또한

l995년 l월 기준으로 청산진행중인 3T56l개 기업의 청산을 완료하는 것도

Bvs의 업무이다. 그리고 15,000여건에 이르는 재사유화 처리> 약 2oo만

헥타의 임야에 대한 관리 및 매각? 사회주의통일당(sED)와 구동독 대중조

직 및 대외무역기업 등의 재산처리 등이 B v s 업무에 속한다. 신탁청의

업무는 동독 경제의 재건과 관련 광대한 업무영역을 가졌었다. 비록

Bv s의 업무가 신탁청의 그것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되기는 하였지만 어

겠든 5개의 후속기관 중 중추의 역할을 하는 것은 Bv s이다 출

B v s가 투자계약의 감독업무수행에 있어 수반되는 어려운 과제는 계약

의 사후개선을 위한 투자자와의 협상에 있다. 왜냐하면 사유화된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매매계약이 재논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탁청의 업무에 정통한 사람들은 계약의 2o%는 법적인 문제

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B v s도 이에 대해 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투자와 고용창출의 약속 이행연기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신탁청에 의해 93년에 9?o4o건을 대상으로 점검된 고용

보장 이행과 관련 확인된 8T736건에 있어.비록, 1,472(17%)의 경우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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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행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이들 기업이 약속한 507,132명

의 고용보다 l5% 초과된 582,144명을 고웅하였다. 투자약속의 이행에 있

어서는 점검대상 2)478건에서 신고된 2)389건의 경우 비록 l9%에 이르는

444건이 투자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전체적으로 확인된 기업이 투자약

속한 l5l억5천5백만 D M보다 25 % 증가한 l9o억3백만 D M 의 투자가 이루

어 졌다(BVS Eeport, 95년 2호).

그러면 이러한 Bv s는 얼마나 존속할 것인가? B v s가 95년 2월에 발표

한 자료에 의하면 최악의 경우 4년간 존속할 것이라고 하며 어했든 신탁

청이 존속했던 기간보다는 오래 존속치 않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B v s

의 직원은 2)3oo명으로 이중 절반은 지역사무소 직원이다. 97년 l월 l일

까지는 직원을 lt2oo명으로T 98년 l월 l일까지는 6oo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Tagesspiegel, 94년 l2월 3o일 ).

2 . 토지매자 및 찰리회사

(BVVQ.-Bodenverwertungs-und Verwaltungs C/mbH)

B v v G 는 l992년 4월 23일에 신탁청에 의해 3개의 공법적 은행과 함께

설립되었다. B v v G의 임무는 주로 농업과 투자목적을 위해 l5o만 헥타

에 이르는 농경지와 목초지t 그리고 8o만 헥타에 이르는 어업관련 토지

및 산림을 매각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Bv v G는 토지와 목장 등

의 재산을 관리 .매각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용도의 토지와 산림 및 기업

의 재사유화 권한도 갖고 있다. 재사유화의 업무는 l994년 9월 신탁청에

의해 BvvG로 이전되었는데 이는 농지와 산림에 관련된 재사유화이다 準

l995년 4월말까지 구소유자로부터 32,000건의 재사유화 신청이 접수되었

는 바 그중의 12,000건은 구소유자의 권리가 인정되어 반환되었으며

20,000건은 기각되었다. 이를 통해 240,500 헥타의 농지와 24,500헥타의 산

림이 구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BVVG, 瑞w刊a加 油er die B W G , 1995

년 5월).

사유화 관련 계약의 감독 및 관리 또한 Bvv G의 업무에 속한다. l994년

블에 농지 및 목초지 등의 계약관리업무가 이관되었다. 여기에는 B v v G

가 직접 체결한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의해 체결된 계약 즉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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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농지 및 산림담당부서) 신탁부동산회사 등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감

독이 포함되어 있다雌

B v v G 는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구동독의 l2개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다. l995년 4월 현재 B v v G의 직원은 65o명이며 이중 2/3이상이

지사직 원이다출

3 . 경영찰여회사

( B M Q B : Beteiligungus-Management-Qesellescha ft Berlin m b H )

B M G B 는 지금까지 사유화되지 않은 6o여개의 기업을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사유화하는 업무를 가지고 찰동을 시작했다. B M G B 는 신탁청의 후

속기관 중 가장 작은 기관으를 직원 수는 약 6o여명이다. B M G B 의 과제

는 경영합자회사(Management-KG)의 관리> 소수참여 회사

(Minderheitsbeteiligungen), 직접참여회사(direkte Beteiligugen), 정리단계

회사(Auslaufgesellschaften)의 경영이며 이에 고용된 인원은 30,000여명 이

다.

총 49개의 기업이 속해있는 경영합자회사

(Mangement-Kommandit-Gesellschaften)는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 을 통

해 기업의 경쟁능력을 촉진시켜 사유화를 위한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l995년 l월 기준으로 4개의 경영합자회사가 있다. 소수참

여회사는 신탁청에 의해 모기업의 대분이 사유화되어 부분만 남아있는 기

업을 말한다. 직접 참여회사는 짧은 시간 안에 사유화가 가능한 경영정

상화 능력이 있는 기업을 말하며? 정리단계회사는 해체된 광산과 핵시설

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회사를 뜻한다 출

4 . 친할부동상회사

(TLQ : Liegenschaftsgesellschaft der Treuhandanstalt m b H )

T L G는 l99l년에 이미 설립되었다. 95년 l월부터는 경영회사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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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o명의 직원을 가진 소유회사(Besitzgesellschaft)로 회사형태가 변경되

었다.

구동독 국유부동산의 시장경제로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부동산회

사는 많은 부동산을 신탁청으로부터 넘겨 받았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사

유화되는 기업에 필요치 않은 부동산의 투기방지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구동독군에 의해 사용된 토지의

판매를 신탁부동산회사에 위탁하였다 출

l994년에는 하루 평균 6o건의 부동산판매가 이루어졌다. 소유부동산은

l99l년의 18,000에서 120,000으로 늘어났다. TLG는 l994년까지 42,000건

의 부동산을 사유화하였는데 면적으로는 45,000헥타에 이른다. 조한 새로

이 41,000헥타에 이르는 토지를 신탁청으로부터 넘겨 받았는데 금액으로

는 33억 D M에 이른다. 여기에다 현재 청산 진행중인 3)5oo여개의 신탁

청 산하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이관받게 된다찰

T L G 와 B v v G 는 구동독의 부동산을 처리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B v v G 가 농지와 산림을 매각 .관리하는 반면에 TL G는 산림과 농지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을 매각 .관리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출

5 . 점상처리 및 정보지원회사

(DIS0S:DV-1nformations Systeme, Organisation and Service

Q m b H )

DIsos는 l994년 lo월 l일에 신탁청의 후속기관으로 그리고 전산자료

처리분야의 독립적 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신탁청의 후속기관과 기타 관련

자회사 등에 전산처리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를

이러한 전산영역의 업무는 이미 신탁청의 설립당시부터 신탁청내에 존

재했으며 (Direktorat Organisation/EDV der THA), DISOS의 설립과 함께

관련분야의 종사자 .업무 .노하우(Know-how) 등이 DIsos로 이관되었

다.

DIsos는 신연방주내의 새로운 기업으로서 신연방주의 기업들뿐만 아니

라 행정기관을 위하여서도 자신의 실적과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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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의 사유화 자문회사(Treuhandanstalt

osteuropa-Beratungsgesellschaft)와 함께 백러시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유화 기관을 위한 프로젝트도 수행하였다. 또한 자

신의 노하우와 상기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보상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하기도 하였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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